
통남95-12-89

l 
'

95 논문 발췌집 l

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

A h

. 통 일 원
(남북회담사무국)



:!

[胃陷' 
關 關 團 關

闢 團 團 國

'

卽

' 圈 圍

闢

甲 

圍

園

國 團 國 團 國

團 圍

" " '

" 團 ' 國 國 團 

]



1 
'

l

1 . 개 요 …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ll .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1. 신뢰구축의 배경과 현황 · ‥‥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가. 신뢰구축의 배경과 유럽의 신뢰구축 사례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6

나.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 · · · · ……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10

다. 군사적 신뢰구축의 한계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22

2. 남북협상시 고 >해야 할 사항··········……-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…… 25

3. 한반도 신뢰구축의 발전방향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34

m.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남북합의서 이행 방안 ‥ - … - · · · · · …… 42

1. 쌍방 입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……

가. 우리측 기본입장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나. 북한측 기본입장 ……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2. 우리측 협상방향··……-··……-·········……-·····……

3.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남북합의서의 문제점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65

가.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한반도 상황분석 …… - · · · · …… - … 65

나. 남북불가침 선언의 배경과 경과 ·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- 67

다. 남북불가침합의의 문제점 · ‥‥ -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- ‥ - 72

4.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병행추진 가능성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78

- 

1 
-



가. 군축 가능성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-

나. 병헹추진 가1능성 검旦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5. 세부실천 방안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……-··········……

가. 대-a-모 부대이동과 군사언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…… 87

나.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촨문제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92

다. 무력불사용문제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라. 우발적 무럭충돌 벵·지문제 ‥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131

6. 납북 불가침분야 부속管의서 부기조항 판련문제 · · · · · · …… 134

가. 기본방칩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

나. 북한측 입 장 및 에싱A도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135

다. 사안벌 협상방향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…… .

라. 고 려사항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…….·..·.·..·‥‥......·.

된

團 

2 
-



1 .

I fl 요

o 본자료집은 향후 냠북군사공동위毛회 가동시 주요한 군사문제

의 현안으로 예상되는 신퇴구축문제에 대한 협상 전략 기초자

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남북회담사무국이 관계 전문

가에 위촉한 과제(7건)와 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논문집에

수록된 자료(6건) 등 총13건의 자료를 발췌 정리한 것임.

- 군사분야 학자및 전문가의 
'

95년도 공개발표 논문은 거의

전무한 상태이며 관련 기관의 연구자료도 비밀로 분류된

비공개 자료뿐임.

O 발췌한 자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관련 신뢰구축의 배경과 현황, 협상

시 고려해야 할 사항, 신뢰구축의 발전방향 등의 내용을 수

록하었으며,

- 군사적 신뢰조성 관런 남북합의서 이행문제 특히 세부실천

방안과 관련하여서는 r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

및 통제문제., 「군인사 교 류 및 정보교환문제., 
r 무력불사

용문제., f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문제. 등의 내용을 담고

있음.

O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는

- 달성해야 할 목적을 정확히 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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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헙상에 있어서 - i-리가 유리한 상황임을 고려, 우리의 방안

을 분멍히 제시하고 31한 입장을 견지

. . - 제기도]고 있는 제방안들에 데해 명확한 정책목표와 협상대

상에 대한 치밀한 언구검1토가 걸부될때, 북한과의 협상에서
- 리의 목적을 달성함 수 있을 것입을 깅-조하고 있음.

O 또한 신뢰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상방향으로

T 헌안문제의 선걸
- 냠북 상호핵사찰과 이산가족 교 환방문의 제도화

卷 정치적 신뢰구축
. . . 기본합의서에 임시된 납북간 화해 · 교 류 및 헙력조치 등

卷 군사적 신뢰구축

대량 상무기의 금지와 정전협정의 준수 및 주요군사활

동 사진통보, 군인사교兮 등

和 군비제한 및 감축

的 펑화공존체제의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음. 
'

군사적 신뢰조성과 6련한 납북합의서 이행문제에 대해서는

정전협정 체제상의 군사징진위는 남북간 분쟁해결장치로서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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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분계선과 관련한 남북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

구로서 기능부여 
'

-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상의 남북군사공동위는 남북한간

구체적인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여 구조적인 군사적 안

정성을 중진하는 장치로서 기능 수행

- 군사적 긴장 유발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

- 북한의 일방적인 군사정전위 기능마비 저지와 남북간 평화

체제 전환시까지 현정전체제 유지

-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속에서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상

- 미국과의 공조체제유지가 중요하며, 장기적오로 한국군의

독자적인 군사능력확립이 필요함을 역셜하였음.

C
f

96년도에는 군사분야의 전문학자 관련 연구기관(국방연구원,

민족통일연구원, 국방대학원 등)과의 세미나, 워크샬, 비공개

연구논문 교 환을 통한 유기적 협조아래

- 남북기본함의서 제12조의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불가침

부속합의서 제1장에 부기조항으로 명기된 군사분계선 일대

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, 수도권 지역의 안전보장 문

제 등 세부조항별 구체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, 협상 기

초자료를 개발할 계획임.

)



D. 군사의 신뢰구쭉 문지1

l. 신뢰구축의 베경과 현황

가. 진뢰-3, 의 배경과 유럽의 신뢰-7 사례

O 신뢰구축이리- 힘-은 문자 그대로 협상당사국의 신뢰를 구축한

다는 의미임.

그 중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은 군사적인 분야의 신뢰를 구축

하는 한편 군비감축을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

해하에 유럽에서부터 曾전되어 왔음.

O 이의 결과로 상당수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추진되어 왔으

머 헌재 유럽에서 재래식 군비통제시 적용되고 있음.

熹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발전과정

- 헬싱키 선인(1975) : 기초적 신뢰구축조치로서 부대이동

통뵤 등 포함.

- 스 톡홀름 협정(1986) : 헬싱키 기초적 신뢰구축조치를 보

완, 훈련통보의 연례화 및 통뵤대

상 v-모의 축소 등

O 유럽의 신뢰구축조치는 근 20여년간 회담을 통해 점차적으로

- 6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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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해 왔으며 회담을 통해 조치를 개발하고 토의하는 과정에

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, 셜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어

왔음.
< 박주현(국방연구원), 

'

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병행추진 가능성

검更". 남북회담사무국 우1촉과제('95) >

O 군사적 안전보장의 측면에서는 
'

신뢰'라는 개념이 비교적 생소

한 것으로서, 1973년 
'

유럽 안전보장회의(CSCE)'에서 신뢰구

축조치(CBM)를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한 이후부터 사용되기

시작하였음.

O 당시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현상유지를 통한 안보관계의 안정

을 추구함에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목표로 한 
'

상호

균형 군사력감축(MBFR)' 협상이 무기체계의 비대칭성, 상

대방 제의에 대한 불신 등요로 교 착됨에 따라, 주로 중릴

국들의 제의와 지지에 의해 신뢰구축조치를 통한 안정을

도모했던 것임.

O 이러한 배경에는 
'

불신과 오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의 원인이

될 수 있다'는 자각에서 출발하여, 무기의 직졉적인 감축은 일

단 뒤로 미루고 부대의 구성, 운용방식, 기습공격능력 등 군사

력에서 연유되는 위협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

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것임.

O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감축 협상은, 신뢰구축조치를 처음으로

담았던 
' 

헬싱키 최종합의(1975)'가 체겯되고 동서진영간의 신

x



뢰체제가 정착도]어 감에 따라, 신뢰구축조치에 의해 진행이

보장된다는 조건하에서 군사력의 제한, 철수 및 감축을 57-

정한 
'

7-럽 재레식 군사력(CFE)' 조약으로 결실을 맺을 수

있었음,

O 이로서 신뢰구축조치는 군축과 안정 이라는 안보문제를 근원

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주목빌기 시작

兎음.

o 이러한 신뢰구축조치가 유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간

단히 분석해 보면

다자주의 및 의사걸정의 주적 방식
x / 합외가 各이한 사안부터 타걸해 나가는 점진적인 집근방식

채텍
- . . A-사한 기구의 신설을 억제힘-으로써 과정의 게속성을 보장

v - 의무의 준수를 규범이나 강제릭에 의존하지 않고, 보펀>인

상호 이해, 玄헤성, 및 상호의존성의 윈칙에 의지

합의사항에 한정을 두지 않고 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로 발

전할 수 있도록 개방시킨 협상과정의 억동성에 있음.

O 그 러나 
' 

신뢰구축이 군축과 안정을 가져온다'는 가설은 아A

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. 유럽에서 재래식 군사력의

김-축이 실현된 것이 진혀으로 신뢰의 걸과었다기 보 다는 동

구권의 정치적 급변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크게 작용兎기 때

문임.

· s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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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오히려 군축 및 안정에 대한 신뢰구축조치의 역할을 과신하면

자칫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.

- 정치적인 맥락보다는 군사적인 부문에 지나치게 중점을 둘

수 있음. 신뢰구축의 핵심이 
'

불신과 경쟁'을 바탕으로 하
고 있는 군사부문에서 

'

불확실과 공포'를 줄이기 위해 구상

된 호혜적인 참여외- 협력행위에 았다고 한다면, 신뢰구축의

전과정은 장기적연 전망에서 교섭되어야 함. 현실적으로도

정치적인 사전교섭이 없이는 신뢰구축과정이 진행될 수 엾

는 것이며, 따라서 정치적 협력이 군사적 협력에 우선하며,

신뢰구축조치의 군비통제적 효과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

밖에 없음. .

- 대부분의 국가간 분쟁이 국가이익의 심각한 충돌에서 유래

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, 전쟁의 원인으로서 오산과 오인의

역할을 과장시킬 수 았음. 군사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신뢰

구축조치만으로는 이러한 국가이역의 충돌에서 초래될 긴

장이나 갈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

것임. 
'

- 따라서 직통전화 및 외- 같은 의사교환통로의

설치나, 군사활동에 대한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하기 위해

설계된 각종조치들은 단지 기술상의 문제일 뿐, 그 자체가

적대국간의 신뢰를 조성한다거나 전쟁위험을 효과 으로

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임.

- 신뢰구축조치의 주요목표인 기습공격의 억제에 효과적인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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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일수록 불신2+ v-제에 의존하므로 협상타걸이 더욱 어려

움. 초보적인 신뢰구축조치인 정보교환, 군사언습 통고 및

참관조치로는 상대방의 기만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, 공

세적인 군사력 배치태세도 변겅시킬 수 但음. 이는 주로

운용적 군비통제의 엉역에 속하는 규제조치에 의해 탈성될

수 있음.

- 그러나 -o-제조치를 합의히그L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협력보다

졍쟁이 앞서는 군사분야의 속성상 많은 문제점과 내외적인

반발이 따름. 따라서 강럭하고 효과적인 규제조치는 타결

이 어려울 뿐 아니라, 어떤 졍우에는 오히러 볼확실성을 증

대시키고 군사적인 겅4을 타부문의 경쟁으로 이전시킬 수

도 있음.
% 문광건(국旨연구원), 

'

남북한 신뢰구훅의 문제접과 旨剋방향'/, 국방장론

3 집 6 권('94. 10 ) >

나.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

(1> 한반도 신뢰구축의 경과

O 한반도에 신뢰구축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한 젓은 관문접의 군

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과 북한에게 팀소피리트언습의 실시를

통보하고, 언습참괸을 2칭한 1982넌 부터라고 할 수 있음.

O 이후 북한이 19S4년 1월에 
'

조 · 미펑화협정 체결'과 
1

북남불가
침선언' 채택을 위한 심·자회담을 제의하자, 이와 관련해서 당

Io-



5

시 미국 동아시아 · 태평양담당 차관보 울포비치는 우선 신뢰

구축을 위한 조치로서

비무장z, 였음.

O 그러나 북한은 
"

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풀리지 않고 오해와 불

신이 깊어지는 원인이 팀스피리트연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에

있으므로, 이를 먼저 폐기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무력을 감축

하자"라고 주장하고, 그 이유로 
"

오직 서로 공격할 수 없고

자체방위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의 무력을 유지하고, 그 어떤

외국군대도 없고 외국군사기지도 없어야 그 . 누구에게도 위협

으로 되지 않는다"라고 언급하였음.

O 한국정부가 신뢰구축 문제를 제기한 것은

군축특별총회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한반도 군축을 위한

제1단계로써 구하고 나서부

터임.

O 이에 따라서, 신뢰구축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도 
'

조

계선에서 군사행동 중지 및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가설

등을 열거하玆음.

O 그러나 이것은 전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
"

군축似이

는 북남간에 신뢰를 꾀할 수 없다"는 견지에서 불가침선언의

채택과 동시에 예정된 
'

대폭적이고 단계적인' 군축과 직접 연

동하여 취해지는 조 치를 말하고 있음.

- 

11 -



0 이는 신뢰구축과 군축을 직접적요로 인게시키지 않는 신뢰구

축의 일반리인 개넘과는 상이한 것으로서, 그 이후의 남북고

위급최담에서 수많은 논4을 예고하는 제안이6읍,

o 신%구축에 대한 납북한 입장의 비대칭성은 김일성의 
'

91.넌도

신넌사에서 더욱 멍회-헤졌음. 여기서 김일성은 불가침협정

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짐이자 가장 중요한 보장이라57

주장합으로서 신뢰구축과 불가침선언이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

음을 언명 慷던 짓임.

O 그러자 노 테우 대통령온 동년 9월의 유앤총회에서 CSCE의

안전보장 영억에서 가징- 중요한 부분이 신뢰구축조치였다는

점을 상기시키면서, 한반도에서도 CSCE의 교 훈을 살릴 수

있음을 시사했음.

O 죽 한반도의 군비통제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걸하지 않으

W 안된다는 전제에서 군사정보 교 환, 기동훈런 및 부대이동

의 사전통보, 기습공격各 예방하기 위한 상주감시단의 파건

등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, 군축은 신뢰구축조치가 정

칙-된 다음 단계로서 가능험·을 천명하였음.

O 이-VI- 같은 건해차는 절국 님-북기본骨의서 제12조(남북군사공

동위의 설치 · 운엉)과 제1[]조(군사딩-국자간 직통전촤 셜치)에

서 2측의 주장이 절충퇸 형태로 타결되었음.

O 즉 신뢰구축과 군축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은 쌍방의 
'하의에 

의

해 설치, 운엉될 군사공동위원회에 맡겨졌지만, 직통전화 문제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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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면 당장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고 독립된 군사적 신뢰구축

조항으로 설정되었던 것임.

O 이후 기본합의서 제14조에 의거 설치되었던 낱북군사분과위원
회에서는 부속합의서의 형식과 비용문제를 걸어 실질적인 진

전을 회피兎던 북한의 협상전술로 인해, 직통전화를 제외한

신뢰구축조치는 언급도 하지 못한 채 1992년 9월 17알부로
'

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'를 발효시兎음.

그러나 부속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개통하기로 합의했던

직통전화마져도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악직까지 실현되지

못하고 있음.

< 문營건, 앞의 논문 >

o 북한은 수백회에 결쳐 군축제안을 해 왔음. 그러나 본격적인

군축제안은 1980년부터이며, 이는 19田년에 제시한 Ir포괄적

평화방안」에 잘 나타나 있음.

熹 요지 : 미군무력 단계적 철수, 남북무력의 단계적 감축, 정

치적 대결상태 완화로서 비방중지 등, 군사적 대결상태 완

화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, 대규모 훈련중지, 군사분

계선 일대 군사행동 일체중지 등임.

O
'

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시에도 북한은 이를 기초로 군비통제

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였음.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시 심한

대립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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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주한미군 철수 여부문제 : 전제조 촤 또는 이를 고려한 주장
-

. 팀스피리트 훈련 엉구중단
- 신뢰구축조치 우선실시 여부문제

o 현재 군비통제 관린 타절된 사향은 기본합의서를 들 수 있음.

豪 기본인-의서 제12조 :
"

공동위 개최를 3개윌 안에 하며 공

동위에서는 대-o-모 7대이동과 군사

연습의 통보 및 통보문제, 비무장지

대의 평화적 이용문제, 군인사교류

및 정보교환 문제, 대량살상무기와

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

축실헌문제,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

뢰조성과 군축을 싣현하기 위한 문

제를 협의 추진한다."

G 즉, 협의 추진하기로만 된 상태로서 대원칙만 힙-의됴1고 실질

적인 사항은 하니-W도 타결된 것이 似음,

O 헌상황은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

. . . 북한의 개발로 인한 중단, 북한측은 한국의 
'

1'/S문제를

거론 최피(공동위조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음)

- 김일성 사망시 조문불허에 대한 반감

O 그 러나 경수로 최담과 관런 남북대촤 재개 가능성이 점차로

높아지고 있으며, 특히 북한의 대일 쌀원조 요칭에 따라 막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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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과의 쌀지원 대화 지.y중임. 따라서 쌀지원 및 경수로

지원을 계기로 향후 북한과의 대화는 다시 재개될 전망임.

< 박주현, 앞의논문 >

O 남북한은 양측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상반된 국가목표를 추

구하고 있음. 북측은 여전히 그들의 국가목표를 
'

전 한반도의

공산화'에 두고 있는 바, 북한이 이러한 대남 강경정책을 변경

하지 않는 한 군비통제에 임하는 그 들의 입장은 정치적 목적

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 계획된 선언적 수준을 넘지 못할 수

밖에 엾는 것임.

O 한편, 우리의 안보목표는 
'

전쟁억제'에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

국방정책은 점진적 군비통제 접근방식을 요구함. 우리는 남

북한간 정치적, 군사적 갈등이 지난 수십년동안 누 되어 온

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긴장과 갈등은 우선 상호

신뢰구축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음.

O 따라서, 우리가 선택한 군비통제 추진방식은 신뢰구축에서 군
- 

비제한 및 군비감축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방식으로서, 이

를 통해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적 안정

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있음.

O 반면, 북측은 그러한 기능적 접근방식이 북한사회의 개방을

부추긷 가능셩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음. 평양의 지도충은

지난 동구권에서 휘몰아친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에 놀라 우리

I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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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군비통제 접근방식을 거J)하는 한편, 군사럭 감축이 吾 신

뢰구축 보장할 짓이라는 그 들의 기본입장各 계속 고수할

것으로 보임.

O 일 군비통제 협상이 본걱촤 도]c-]라도 협상과정에서 주요 군

비통제 의제에 대한 상딩-한 의견 불일치와 논쟁의 가능성이

에상됨. 그러한 의제로서는

(0 신뢰구축과 감축의 수순문제

恭 주한미군 관련문제

卽 감축방법의 설정문제 
'

A> 감축대상의 셜정문제

的 군사력 배치제한지데의 셥정문제

F 검증적용문제

( ) 감시기구 펀성문제 등이 포함될 젓임.
< 남만권(국뱅연구원), 

' 

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
"

국방걍론

('94. 10) 3집 5권 >

<2> 한반도 신뢰구축의 문제점

O 한반도에 신뢰구축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이래, 용어자체가 내

포하는 긍정적인 함의로 인해 
'

신신뢰 후군축'이 자언스럽게

군비통제정책으로 수용된 것 같음.

O 그 러나 한반도문제의 해걸에 있어서 신%회복이 선행되어야w

한다는 원 에는 의심의 이지가 但지만, 방법론까지 딥-습하는

-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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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음. 왜냐하면, 수많은 안보환경의

비대칭성으로 인해 유럽의 성공요인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

될 수 없기 때문임.

O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

수 있을 젓임. 
'

-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
'

공존'이라는 헌상유지가 아니
고

'

민족통일'이라는 현상타파를 지향하고 있음.

-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이해득실을 근거로 하는 이민족간의

계약관계가 아니고 이성적인 사리관단을 초월하는 민족내

부의 애증관계에 있음. 띠-라서 실리보다 명분이 앞서는 정

통성에 대한 경합이 중시되고 있음.

- 상호불신의 
'

골'이 지나치게 깊어서 과거의 불행했던 경험과

지속적으로 고 무시킨 적개심요로 굳어진 불신으로 인해 장

기간에 걸친 의식구조의 변화似이는 
'

협력곽 경쟁'보다는
'

대결과 대립'이 계속될 것임.

-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공정한 거래상대로 인정
J

하지 않고, 어느 일방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내전(civil

war )의 형태를 띄고 있음. 특히 북한은 뿌리깊은 대남멸

시의 감정과 무력에 의한 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

있음.

- 분쟁해결수단이 제한적임. 남북한간의 약속은 정치 선전수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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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을 크게 벗어니-지 못하고 있으머, 협정결과의 준수에 대

한 보장수단도 없음. 이는 주로 
' 

말'과 
'

행동'이 다른 북한

의 행위에 기인하지만, 이를 딩·연시하는 -(리측의 소국성에

도 문제가 있읍. 그러나 보다 3본적인 문제힘은 구속력있

는 제3자에 의한 중재, 조정 혹은 개입을 납북한 모두가 기

피하고 있는 조) 임.

O 이상과 같은 떨가지 y극성만으로도 한반도의 신뢰구축이 걸

d 용이하지 않을 것입을 알 수 있음. 더구나, 오늘날 북한은

최악의 겅제상태에서도 국제적인 고립을 무骨쓰고 헥무기 개

발과 아울러 제래식 군사력의 증강을 지속시킴으로씨, 한반도

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 시키고 있음.
미

O 이는 딩-언히 
'

믿을 수 없는 상대로서의 북한딩-국'을 재차 상기

시킴과 아울러,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한문제에 접근해야 힘-

을 시사하고 있음.

< 문광건, 앞의 논문 >

G 님-북간의 군비통제 혹은 군축의 주장은 오래전/터 교차되어

%-으나, 한반도에서 군사적 안정名 보장할 실질적인 군비통제

조치가 남북한 합의에 의해 순조로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는

여전히 회의적이었,음.

. 이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의 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도발

적인 언행을 일삽으로써 그 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리라는 우

리의 기대를 번번히 께뜨러 왔기 떼문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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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사실상 북한은 체제변화를 겪지 않는 한 남북한 체제경쟁에서

유일한 비교우위이자 주민의 경제를 파탄시켜가며 쌓아온 막

장한 군사조직을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비통제라는 명

분아래 업사리 축소시키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또한 그들은 대내외적으로 체제생존 보장의 유알수단으로

믿고 있는 군사조직을 적화통일의 대상인 
'

남조선 당국'과

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 
'

무장해제'를 해 나간다는 것은

결코 수용할 수 없는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 름.

O 북한 지도부의 그 들 군사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집착 그

리고 대남적화에 대한 끈질긴 집념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

진정한 의미의 군비통제가 성사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희

박해 보임.

O 비록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기만에 의

한 기습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, 아측의 대북 경계심 여

하에 따라 북한이 이러한 모험적 기회창출을 추구할 가능성은

결코 배제할 수 없음.

- %1냐하면, 최악상태의 국내외적 꼰경에 처해 있는 북한이

최근 내보인 일련의 파행적 행동 즉, IAEA 사찰수용 거부,

대남 전쟁불사 위협, DMZ 미군헬기 격추사건시 대미직졉

. 협상, 정전체제의 무력화 조치, 대미평화협정체결 요구, 한

국형경수로 채택 거부 등은 도저히 남북한 화해와 관계개

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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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정권의 획기3인 인식전환 似이는 남

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짓임,

O 오늘날 북한 군사위헙의 실체를 파악힘-에 있어서, 우세한 재

래식 군사럭을 완비하고 최-생무거와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배

치는 물론 핵무기보유 의심까지 밤고 있는 북한을 기습의지

도 능력V 없다고 낙관리으로 보는 건해가 우리의 사회일각

에서 대두되고 있는 헌실은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한 헌상이

아닐 수 但음.

. - 이러한 우려는 최근 제네바합의 이행문제를 둘러싼 한 · 미
· 북 3자간의 입장차이가 표면화된 이후부터 더욱 현실적

인 안보문제로 짐부되고 있음. 
'

- 만일 겅수로 문제로 한미간의 잠둥과 이건이 확대되고 미-g-

의 한반도 개입의지에 불확실성이 보인다면, 북한지도부는
그 둘 정권의 셜림이래 지속적으로 노 려온 

'

한반도 적화' 목

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

최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비례적으로 증대될 것이기 떼문임.

O 그러한 상황오판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

선제기습공격으로서, 이러한 도 박 가능성은 시기적으로 96년

초부터 미대통령선거 직전까지가 가장 높을 것오로 예상됨.

이러한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그 들이 급격한 경제난이나 정치

혼란으로 제제유지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兎다고 관단할 경우

에는 한시라도 모 힘적 대냠기습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

할 수 없음. 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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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결국, 북한이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보이고 대남군사위협이 가

시적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대북군사정책을 기습방지

대책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할 것임. 대북 기습방지의 요

체는 굳건한 한미군사동맹의 과시와 함께 군의 실질적인 전비

태세의 강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음.

O 한편,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북경제지원을 남

북관계 개선과 연계하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이 이를

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엉청난 불이익과 체제위험을 감

수해야 한다는 점을 셜득해 나가고, 그들이 만일 남북대화에

응해 올경우에는 우리는 신뢰구축 위주의 군비통제 추진에

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.

O 남북간의 군사적 건장완화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가 없이

는 불가능하머, 그 들의 정책변화는 북한정권의 교 체가 전제되

o]야 할 것임. 그러나, 현 북한지도부가 체제유지와 경제회복

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전쟁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원할 가

능성도 없지 않음.

O 북한이 그러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한 남북관계 발전은 가

능성이 있는 것임.

- 북한이 알단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졍우

군사관계 발전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며, 그러한 경우 기습

방지에 목적을 둔 신중하고도 철저히 설계된 운용적 군비

통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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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남북관계가 싱-딩-수준 개선되고 상호신뢰가 쌓일 겅우

기습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 즉,

군사력의 같축단게로 깔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.
4 남만권 · 문광건(국旨연구원), 

' 

남북 嶺가留합의의 문제정과 북한의

기命가능성". 국방논집('95, 여營) 30호 >

다. 사적 신뢰구 의 한

O 유럽외 군사적 신뢰구축 조 치를 직수입하기에는 남북한간의

싱1각하는 바가 너무나 디-름.

O 그 러나 유럽의 겅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의 일부는 반

드 시 수반되어야 핥 조 치들임. 즉, 군축을 윈한 사전조치로서

반드시 펄요한 조 치들임.

O 일부는 신뢰가 37-축되어 실시되기보다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

해 또는 신뢰叫지 못하기 tCl]문에 필요한 조 치일 수도 있음.

O O- 러나 한반도에는 신뢰구축조치 이전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

있음, 이를 위해 현재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 치에 대한 입

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길음.

한국의 입장

O 북한이 기본합의서 12조에 나와 있는 신뢰구축조치를 상당히

장기간 준수하기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불신은 입게 가시지 않

을 것으로 탈.

된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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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따라서 강력한 검증조치 및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 등을

통해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수단을 찾으려는데 중점을 두

고 있음.

북한의 입장

O 북한은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별로 보이지 않고 군축이

바로 군사 신뢰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군축 우선주의의

입장을 내세우고 있음. .

-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도 T/S 중지를 겨냥한 부분에 관심이

있고 나머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.

- 군인사교류 등의 조 치 등은 개방화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임.

O 따라서 단순히 유렵에서 개발된 신뢰구축조치를 단순히 북한

이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
O 군사 신뢰구축은 단순히 조치를 실행하는데서 비롯되는 것

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조치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

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또 한 여타 부분에서의 신뢰구축도

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.

O 또한 신뢰없이 단순히 조 치가 실행될 가능성도 희박하며 비록

실행된다 하더라도 이를 믿지 못하고 검증하기도 쉽지 않은

가운데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

도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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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띠-라서 남북간의 신뢰의 구축은 비록 군사적인 문제라 하더라

도 오로지 군사적인 조 치만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兎다는 사고

를 버려야 할 젓입.

O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이

바람직힘-. 이는 북한의 의도,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

한 채닐임. .

< 박주현, 앞의 논문 >

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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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남북협상시 고려해야 할 사항

O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인가에

관해 많은 논의들이 교 차되고 있음. 그러나, 분명한 것은 북

한의 체제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

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.

-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남북관계 50년 역사상 그 어떤 변화
보다도 중요한 변화임. 어떤 측면에서건 우리가 체제적 우

위에 서게 되었으며, 그러한 우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

라는 상황적 여견이 조성되었다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

우리의 대북정책 노 선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능케 하는 젓

익며, 또 그렇게 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임. 
'

]

- 요컨대, 이제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한 관계 정상

화를 위한 우리식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

임. 우리의 방안이란 다름아닌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

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 다름이 아님.

-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시 가장 단순한 「정상적인 순서,로

관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으며, 이는 다름아닌 정전체제의

정상적인 해체와 남북한 양측간의 관계 재정립을 기할 수

있는 새로운 조 약체계를 양측간에 성렬시키는 것이 될것임.

- 그러나, 현실은 남북한간에는 
「조약,도 아닌 

「기본합의서,

가 있을 뿐이며, 북한은 정전위를 무력화시키는 본격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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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력을 행사하는 한펀, 헥문제를 省미로 우리가 아9 미국

과의 관게정상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읍.

- 이러한 상황에서 -(리가 「기본합의서,에 집착할 어떤 정당

한 이유도 曾견치 %하고 있음.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정상

화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경우, 최소한 관게정상화를

위한 본거적인 단게가 시쟉되었을 정우, 우리의 기본합의서

이행노럭은 또다시 남북한d의 문제를 미 · 북간의 문제로

반납하고 우리는 미 · 북관게의 하부구조로서 북한과 제한

된 힙상을 진행시키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

각함.

O 군사적 신뢰조성 문제를 포힘-하여 「기본합의서.의 정책적 처

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.

1 기본합의서 보다는 정전체제의 전환문제에 정책의 촛점을

맞추어야 함.

卷 미 · 북관계 정상화는 어毛 헝태로든, 또 어떤 댓가를 지불

하든 님-북한 관계의 정상화 이후에 성사도]도록 함.

卷 북한과의 협싱- 자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, 우리의 조건,

우리의 정책적 목표 자체를 식별하고 견지해 나가는데 노

럭을 %중헤야 함.

卽 이러한 노 선이 초래할 것이 분명한 남북관계의 각은 국

면전촨을 위해 불가피한 項임을 이해해야 함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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卷 이러한 필사적이며 단호하고 명백한 노 선을 확고히 표명하

는 것이 대미관계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

이 될 것임.

- 현재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펄요한 것은 어떤 세부

적인 조치들에 대한 구상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하고, 통상

혼란스러운 정책결정과정을 정리하는 일일 것이며, 끝으로

다시 한번 총체적인 대북정책의 재점검과 명확한 목표의 설

정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함.
< 이규望(국방연구원), 

'

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성 실현을 위한 협상방안".

남북회담사무국 우1촉과제('95) >

경제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·

O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비통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

기 보다는 경제문제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노 력이 필요

O 단기적인 경제지원, 즉 쌀 지원, 에너지(중유) 지원 등이 현재

의 북한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줄 것임. 그러

나 이러한 지원이 구조적인 북한경제를 희생시키는 데는 한계

가 있다고 관단됨.

O 따라서 경제지원이 북한의 경제롤 회복시킬 정도의 장기적이
고 상당한 양의 지원을 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음.

O 오히려 약간의 경제지원이 막다른 - 지에 몰린 북한의 정권이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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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도발 같은 최악의 선택을 피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

남북간의 대촤로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음.

G 군사회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더라도 북한이 과거와

같은 전 을 답合한다먼 별 의미가 없으므로 겅제지윈을 통

한 신뢰구축을 실시하는 깃이 헌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

생각함.

O 즉, 선겅제 후군사 논리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.

군사공동위 활용방안

O 헌재 군사분야에 판한 남북한간 대화 채널로서는 크게 군사분

과위와 군사공동위가 있음. 분과위와 공동위의 구성, 기능 및

운엉을 간략히 1도표화 하먼 다음과 같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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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이상과 같이 잉<측의 기능을 살퍼보면 멍확한 구 이 있음.

즉, 군사분과위는 기본합의서 9조, 10조, 11조, 13조, 14조를

다루는 깃인데 반해 공동위는 주로 12조 사항을 다루는 것임.

G 향후 군사공동위를 적절히 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

은 것을 고려할 수 있음.

CD 군정위 문제를 공동위에서 칠-용하는 방안 : 미북간의 평화

체제를 남북간의 문제로 전환시키는데 유용. 단기처으론

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기본합의서 틀내에서 납북

한간 펑화체제로 전환

借 공동위 협상시 적절한 협상힙 활용

- 헙상칩의 개녑 : 려상칩이란 상대와의 헙상에서 상대의

양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

구로서 자신도 전향적인 잉C보暑 통하

여 해결한다는 개념임.

- 협상칩 활용범위

· 여건번화를 Y힘-하는 방법으로 넓은 범위에서의 양보

를 의미힘-. 즉 군사적 부문과 정치, 경제적 부문과를
-동시에 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함.

· 가령 
'

1'/S 중지, 적절한 경제적 지윈을 븍촉에게 해주

는 대신 한국은 선신뢰 후군축 및 남북한 상호사칠

- ·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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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.

O 결론적으로 볼때

- 남북한간 대화는 상당히 발전될 전망이나 군비통제의 본격

적 실시는 상당히 요원함.

- 그러나 경제문제를 통한 신뢰구축을 통해 군사적 문제를 접

근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군축의 가능성은 북한이 졍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또,는 기타

이유로 인해 자발적오로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

- 병행논리는 필수적 신뢰구축(정보교환, 검증)을 실시하지 않

는한 절대 불가함.

< 박주헌, 앞의 논문 >

O 바람직한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에 있어서, 남북한은 
'

평화공

존체제의 딜성'을 공통의 정치적 목표로 平어야 함. 군비통제

의 군사적 목표는 
'

남북간 군사적 관계의 안정성 증진'에 두

고
, 이를 위해 남북한은

T 기습공격능력의 제거

倦 우발적 군사충돌의 방지

卷 군사력 불균형해소 및 적정수준으로의 균형감축 등의 군사

적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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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협상추진에 있어서는 합의사항의 단계적 실천원칙을 적용함으

로써 남북한이 안보위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상호신뢰를 바

탕으로 함의사항 이-헹]을 보장토록 하는 젓이 바람직힘·.

O 납북한 군비통제헙상은 안정화 달성을 위한 단계적 과정에 기

초하여 추진되어야 하머, 이에 띠-라

[1) 남북한 현안문제의 선걸

恭 정치적 신뢰구축

卽 군사적 신뢰구축

卽 군비제한 및 감축

的 평화공존체제의 제도朴 등 5개 단게를 점진적으로 시행하

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,

O 남북한간 신뢰구축과정에 대한 주요 선결요건으로서는 남북

싱-호핵사잘과 이산가족 교 환방문의 제도화임.

- . 이들 가지 선결요건의 해소는 군비통제를 포함한 기타 모

든 납북관게의 개선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임,

- 북한이 핵개발의혹 해소에 필수적 요구인 상호사찰문제와

이산가족재회외- 같은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한, 7리

는 어떻게 북한을 신뢰할 수 있으며 군축을 논할 수가 있

或는가.

O 일단, 북한이 상기 현안문제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

리는 비로소 남북간 정치적 화해조치를 협의曾 수가 있을 것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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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요구되는 이슈는 기본합의서에 명시된

냠북간 화해, 교 류 및 협력조치가 포함됨.

- 군사적 신뢰구축 조 치로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급지와 정전협

정의 준수가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, 그외에도 정보교

환, 주요군사활동의 사전통보, 군인사교류 등 유럽형 신뢰구

축조치가 취해지도록 함.

o 남북간 진정한 신뢰조성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군사력 제한 및

감축문제의 협의는 당연한 순서임. 기습의도의 원천 봉쇄를

위해서는 공격능력의 제거가 핵심이며, 부대단위 군사력의 운

용 및 배치를 제한하거나 주요공격형무기의 일정수준으로의

감축에 대한 협상문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젼할 경우 단

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근본적인 장애는 없을 것임.

< 남만권. 
'

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7', 앞의 논문 >

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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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한반도 신뢰구축의 발전방향

O 한반도 안정에 대한 위헙요인은 북한의 대남적화정첵과 기습

공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군의 -if모와 태세, 호전성, 비밀주의

및 예측불가성 등에 있음. 심지어 오늘낟은 핵平띵성에 대한

애매한 태도표명과 
'

진쟁불사를 호언힘-으로써 정치적 위헙에

군사력을 활용하고 있음. 이러한 요인들은 한반도 신뢰구축

체제 수림의 필요성을 밀-해주고 있음.

O 그러나 한반도 안보질서의 3본적인 빈화없이는 조만간에 남

북한간의 신뢰구축조치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g음. 비록

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3사曾 문제가 핀만히 해결되고, 언제

인가 남북한간에 상호신뢰의 시대가 도래된다고 하더라도, 이

것은 종전과 같은 국적인 헝테의 협상이나 회담의 결과라기

보다는 내외적인 상횡-번화-%r 님북한의 직점적인 접촉과정을

통해 서서히 달성될 것임.

- 왜냐하면 헙상의 걸과는 쌍방의 요구가 산술적으로 합처진

것이 이-니라 정치적 공동의지가 반엉되는 젓인데, 불행하게

도 남북한 관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상을 
'

전투'로, 협상

결과를 
'

손익게산서'로 사고하는 의식구조에서는 
'털상을 

통

한 실질적인 공동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.

O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
'

무장력'이 체제를 지宅하고 있는 A

일한 지주일 문만 아니리-, 
' 

힘을 배경으로 한 대외정책w을 수

행하는 도 구로도 활용하고 있으므로, 
%

군사력 운용에 대한 제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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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'을 가하고자 하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동기가 거의 없다

고 볼 수 있음.

- 사실상 
'

급격한 군축이 곧 신뢰조성'이라는 북한의 주장은

신뢰구축분야의 실질적인 협상을 기대하기 위함이라고 할
된

수 있음.

O 또한, 신뢰구축조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인 공개성 및

예측성에서도 한국이 전적으로 요구자의 입장에 처해 있음.

- 와1냐하면, 이미 상당수준의 군사자료를 공개하고 군사정보

가 노 출되어 있는 한국이 군사교리까지 비밀로 취급하고

있는 북한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

때문임.

O 그러나 이것은 쟝차 남북한 관계에서 신뢰구축조치가 타결될
전망이 희박하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, 신뢰구축

조 치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삼가해야 한다는 의미임.

- 현재로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본전제인 긴장완화와 군사

적 안정이 신뢰구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며, 북한

도 변할 수 빌에 없기 때문임,

O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체제 수립에 있어 선결과제는 상호 대림

적인 안보상의 이해와, 여기에 기인하는 대칭 인 접근방식을

통합하는 것임.

-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안정의 교 란요인인 북한의 대남

- 

35-



긴.과 안보관의 번촤가 전제되어야 하지만, 한편으로는 이러

한 번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-(리의 비상한 노 력이 요칭되

는 분야이기도 함. 
'

.

. 그러나 무엇보다도 -7-선적요로 해야할 일은 북한이 신뢰구

축조치에 거부김-을 가지지 않고 협상에 임하도록 환경을

조성하는 것임.

이후 실시될 신뢰구축협상에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도 할 수

있는 신뢰구축조치의 협상가능성과 실질적으로 안정에 기어

할 조치의 채택을 조화시키는 것임.

O 먼저, 신뢰구축 상의 촨경조성에서 봉착하는 가장 큰 난관은

의도적으로 한국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대우하지 않으려는

북한의 태도에 있음.

- 이러한 태도는 1990년을 전후하여 북한에 엄습兎던 심각한

체제위기가 재래하지 鶴'는 한 지속될 것이므로, 상위차원에

서 위치하는 정치환경의 개선없이는 태도변화를 기대하기
된

어럽다고 볼 수 있음.

. . .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신뢰구축조치도 단순한 군사기술적인

교환거래라기보다는 더욱 안정적인 군사관게로 발전시키려

는 협력-헹위로서,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 종속될 수 밖에 似

기 때분임.

- 이는 지지부진하지만 
'

냠북기본합의서'의 틀속에서 실질적인
'

공동이익의 추구'가 가능한 
'화해 

· 교류 · 협력' 등 타분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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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전에 따라, 신뢰구축협상도 시차를 두고 추진될 것임을

의미하는 것임. 
.

o 따라서 신뢰구축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

있는 군사적인 조 치는 당분간 심리적, 우회적인 접근이 될 수

밖에 엾을 것임.

- 이러한 조 치로써 정기 군사간행물의 일방적인 제공, 훈련

참관초청의 확대 및 의혹사항에 대한 질의 권장과 성실한

답변제도의 정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
o 다음으로, 본격적인 협상에서 설계될 신뢰구축조치가 한반도

안정에 기여하려면 
'

군사적으로 의미(militarily s ignificant)'가

있어야 할 젓임.

- 병력 및 장비의 수량과 같은 실질적인 전투능력에는 손을

대지 않으면서도 군사적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, 한반도

안정의 급격한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군사력의 역할을 저1

약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구성되어야 함,

- 여기에는 유럽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기습공격 의도를 조

기에 포착할 징후를 제공하는 조 치, 위기시 의사교환 및 해

명을 통해서 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장치의 설정, 군사력

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았도록 설계된 조치 등을 포

함할 수도 있으나, 사실상 상호동등한 수준으로 군사능력

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약조치의 개발은 매우 어려움

이 있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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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.

- 과거의 경험에서도 신뢰구축조치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을

수록 협상이 어려웠요머, 군사능력을 엄격하게 제약하는 조

치일수록 힙-의가 꼰란兎음을 보여주고 있음,

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양측에 일률적

으로 적용되는 신뢰구축조치만을 만들고자 兎던 전통적인 방

식을 벗어나는 것임.

. . . 다시 말해서, 납북한이 긱-각 상이한 조 치를 채택할 것을 제

안함으로써 협상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, 어떤 겅
-(에는 일빙-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종류의 초보적인 신뢰구

축조치를 채택하고, 이를 스스로 준수함으로써 상대방의 참

여를 EL접적 <로 깅-요할 수도 있을 것임.

- 이와 같은 접3방임各 위험부甘도 있지만, 교g-된 싱-태에서

돌파구를 미-런하기 위한 시도로씨는 가치있는 일이라고 볼

수 있음.

- 비록 처음에는 
'

손해'를 보더라도 북한에게 신뢰구축 및 군

비통제의 
'

骨(rule)'에 익숙시켜, 
'

첫신용거래'를 터고 나면

본격적으로 의미있는 신디구축조치의 협상단계로 진입할 수

도 있기 떼문임.

o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 어떤 먼에서는 군비축소보다 더 어려

울 수도 있는 과제로서, 
'

불신'과 
' 

대립'의 관계를 
'

신뢰'와 
'

공

동이익'의 관계로 번화시키자 하는 7리의 끈실긴 노 력만이

- 3B-



북한을 신뢰구축협상에 조금씩이나마 나서게 하는 계기를 마

련할 것임.

- 이러한 우리의 노 력이 결실을 맺어 북한으로부터 최소한 초

보적인 정보조치만이라도 받아 낼 수 있다면, 한반도안정에

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임.

- 비밀유지에 편집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

군사 태세의 성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

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의 낱북 적대관계를

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

문임.

O 유럽의 신뢰구축은 기존 안보질서의 현상유지라는 묵시적으로

합의된 대전제 아래에서 전쟁발발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기 위

한 군비통제 협상과정에서 생성되었음.

- 특히 전쟁은 과도한 군사력의 존재에서 뿐만 아니라 기습공

격에 대한 공포나 상대방의 군사적인 의도의 불확실성에서

연유하는 오산이나 오판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다는 가

정에서 출발했던 것임.

- 따라서, 신뢰구축조치가 비록 지나치게 군사기술적인 부문

에 치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군사력 운용

측면에 협상의 중점을 두였기 때문에 비교적 타협이 용이

하였으며, 졀국 유럼의 정치적 구조변혁과 맞물려 군비감축

으로까지 연看되었던 것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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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한반도에서도 진적으로 비밀의 장막에 싸여 있는 북한군의 군

사활동과 노 골적으로 자헹하는 
'

군사력에 의한 위협'이 불확실

과 긴장의 1차적인 요인으로서, 신뢰구축체제 수립의 당위성

이 되고 있음.

- 더욱이 오늘날 북한의 헥개발 의혹은 상호불신의 최대요인

으로서, 핵문제의 
'해걸似이 

낱북한 신뢰구축은 사실상 불가

능'힘.

- 그러나 핵문제가 해걸되어도, 유일한 
' 모텔'이라고 할 수 있

는 유럽식 신 구축조치를 한반도에서 적용하기에는, 판이

한 안보촨경과 데칭적인 집곤방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

예상됨.

O 특히 신뢰구축조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머 자칫

체제의 붕괴로까지 언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불

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상위차원

에 위치하는 정치환겅의 번화가 전제되어야 함.

- 이는 과거의 방식을 제고하고 돌파구를 마린하고자 하는 우

리의 적국적인 노 력이 없이는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

있음.

O 헌재의 남북한 판게에시 
'

궁동안보의 증전'은 시기상조라고 볼

수 었으므로, 
'

남북기본骨의서'의 틀속에서 접촉을 계속해 나

가는 과정에서 축적될 
'

공동이익'을 바탕으로 신뢰구축협상의

가능성을 찾아야 할깃임.

- ·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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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러나, 일단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화해에

의해 하룻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

음. 제안될 조치의 협상가능성을 고 려해야 함.

- 비록 신뢰구축조치의 최소조건이 당사국의 안보를 쇨제로

증진시키는 
'

군사적인 의미성'에 있지만, 제안이 야심적이고

규제가 엄격할수록 협상의 타결이 어려웠다는 유럽의 교훈

이 있음.

O 특히 한국은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북한의 일방 인 양보만을

요구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음.

- 따라서,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교 환하는 호혜성에 바탕을

두었던 유럽식 신뢰구축조치는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가 전

제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움. 이는 비대칭적언 신뢰구

축조치의 교 환을 강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음.

-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비록 많은 
'

투자'로 적

은 
'

소득'을 거두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에 미치는 파

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임.

< 분광 , 앞의 논문 >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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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. 군사의 신외구축 간텬 남북합의411%1 0 1행방으

l . 쌍방 입장

가. 우리 측 기 본입장

O 불가毛 부속합의서의 이헹벵-안과 괸런하여, 특히 납북간 「
군

사적 신뢰조성,과 관련하여 제반 방안이나 조 치들을 구상함

에 있어서 건지해야 할 기준적인 방향을 및가지로 정리해 보

51자 함.

O 달성해야 할 목적을 철·저하게 규명하고, 이를 정확하게, 그리

J< 일관되게 방안의 구상과 구상된 방안의 추진과정에 투영헤

야 
'힘-.

막연하게 군사훈런을 상호 통보한다든가, 군인사간 교 류를

화대시킨다든가하는 방안 자체에 집착할 젓이 아니라, 7리

가 북한과 군사적 신뢰조성各 고려한다고 할 때, 과언 7리

가 4셍각하는 그 러한 방안吾의 
「

용도,는 무엇이떠, 어디까지

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는 
「

목표,의 차원에 우선적인 노

력을 접중해야 한다는 깃입.

- F리의 목표가 멍화해 질 때, 대안에 대한 선택의 폭各 획·

장되머, 또 그만큽 추진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에서 저런 방

안으로 유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F가 확장되는 것임,

-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7리가 기대할 수 있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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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정책적 잇점은 이제까지의 상황을 목표에 비추어 평가

할 수 았고 이를 기반오로 앞으로의 노 선을 정할 수 있는

기준이 확보돤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음.

- 협상은 우리측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, 우리가 군

사적으로 북한에 대해 요구할 사안은 다름아닌 북한의 기

습공격능력의 약화, 기습가능 여건의 봉쇄, 그리고 궁극적

으로 기습공격 의지의 와해리-고 볼 수 있음.

- 예를 들어 군사부문 이회1의 여타 다른 부문에서 상당한 관

계진전이 이루어져 남북한간에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고

있더라도 북한이 대남 기습공격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남

북한간의 관계는 결코 안정 인 콴계라고 평가될 수는 似

을 것임.

- 따라서, 「군사적 신뢰조성,이라는 사안에 대한 우리의 목표

도 북한의 기습공격능력의 약화라는 선에서 설정되어야 할

것으로 보는 것이며,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의 구상에 있

어서도 어떠한 측면에서건, 또,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기

습능력의 약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
'

구상되고 추진되

어야 할 것으로 봄.

O 현재의 상황은 남북간의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윱

리한 상황임에 유의하여 더이상 시간을 낭비할 펼요 없이, 바

로 우리의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

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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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족, 단게적인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우선 협상 테이블로 북

한을 유도한 다음 x-1변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분위기를 조

성하고 이어 본질적인 문제들을 쉬운 것부터 차레차례 헤

결해 나간다는 식의 소위 「합리적,인 추진방식을 채택할

필요는 但음.

- . 이러한 생각은 자칫 과걱한 극-(주의적 사고라는 비평받을

소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음. 그러나, 현재 낱북한 관계

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상과정에 대한 주도권

을 우리측으로 탈취해 오는 項임.

- 요컨대, -(리에게는 객관적 힘의 우위를 남북한 상호간에

기정사실화하는 젓이 그 무슨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중요

한 것이 적나라한 헌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짓임.

-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북한이 해야 할 협상을 거부하지도

않을 뿐만 아니라, 이러지 않고 
「

합리적, 단계적.으로 접근

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지 않을 협상을 할리도 없다는 것이

십수년간 북한과의 협상을 관찰해 온 판단임.

- 오히려 북한이 하지 않으려는 헙상을 힘들여 유도해 내었을

때, 우리는 협상과정 내네 북한의 주도에 끌려다 야 할 것

이며, 결과적으로도 아무런 소득도 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

니라 오히려 북한을 협상에 유도해 내기 위해 어떤 댓가만

을 지불해야 하는 것임,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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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러한 과정은 이미 지난 50년간 북한과의 협상 전부가 명

확히 보여주고 있음.

- 큰 목표의 차원에서는 단계가 셜정될 수 있음. 그러나 하

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「힘겨루기,식으로
「
싸워서, 쟁취해야 하는 젓임. 아무리 순서를 정하고 완급

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목표지점에 도달해서는 전투가

불가피한 것이 협상인 것임.

-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북한은 그것을 안주려고 하는

어떤 지점이 있다면 이 협상의 핵심은 무엇이겠는가 晋

파를 할 때에는 주저하거나 우회하다가 적을 놓치고, 우회

하거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는 무모하게 정면돌파를 시도

해 왔던 것이 지난 반세기간 우리가 보여주였던 대북 협상

정책이兎다고 볼 수 있음.

-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정치적 상황으로부터의 영향

임. 바로 최곤에도 우리는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중요

도가 필요이상으로 격상된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하다가 핵

문제라는 수렁에 빠져들어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

있음.

- 지난 5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리가

북한에 비해 수세적인 협상입장을 면치 못했던 배경에는 국

내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고 려가 상당부분 연루되어 있음을

알 수 있음.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개인적 차원, 또는 어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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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집단의 차원에서 도출된 「사적인 정치적 고려,가 배제

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임.

어嶺든, 보다 포팔적인 납북관계의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군

사적 신뢰조성各 위한 상과정도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

헙상의 주도권을 우리측으로 회귀시키는 선에서 추진되어

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.

O 제]안 방안들에 대한 전술적으로 보다 정밀한 계산직-업이 준비

과정에서 이Y어저야 할 것입.

- 예를 들어 「

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唱,에 관한 사전 통

보문제에 대해서도 통보대상 부대 및 훈런의 -a-모나 
사전

통고일자 등 개략적인 7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

목적하는 바, 북한의 기습의도를 사전에 노 출시킬 수 있는

어러가지 측면에 대한 전술적인 분석과 계산이 사전에 이

7어져 지억애 따리-, 또는 부대의 종류(보병, 기갑, 포병, 공

중 및 해상전%, 특수전 부대, 보급, 수송, 통신 등)에 떠-라
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산치를

사전에 획-보해야 한다는 것임.

· 

- 이제까지 이런 종류의 게산으로 도출된 것은 북한측은 여단

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으로 사단급 부대만을 대상으로 할 것

이 아니라 여단급을 사전통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
도로 초보 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음.

- 그 러나, 실제 부대이동과 훈련의 제반 과정을 면밀히 검토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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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보면 반드시 그와 같은 형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

여러가지 단계에서,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부문에서 우리

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통제방안이 도출될 수

있을 것임.

- 마치 소총을 못쑈게 하기 위해 소총을 전부 파괴하는 것 보

다는 실탄의 뒷면을 치는 젓가락 반개크기의 공이만을 수거

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제대상의 전과정을 면밀히 분

석해 보면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통제의 대상을 기술적으

로 축소할 수 있을 것임.

- 이렇게 보면 다시한번 동 사안에 대해 우리가 우선적으로
노 력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 세부적인 방안이 아니라 기본

적인 목표의 규명에 있음이 분명해 질 것이며, 이와 같은

전술적 차원의 협상방안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상되어 질

수 없는 문제라는 점 역시 명백히 나타나는 것임.

- 목표는 목표대로 포괄적인 대북관계 운영의 차원에서 정확

한 비중과 성격, 그 리고 방향이 셜정되어야 할 문제이며,

계산은 계산대로 전문적이며 실쳔적인 차원에서 전술전문

가들의 총체적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결집되어야 하는 문제

들임.

- 북한과 협상을 위한 협상만을 염두에 두 있다고 해도 사

정은 마찬가지일 것임. 모든 것이 의도적이어야 하는 바,

협상의 공전이나, 교착 역시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어야

하며, 협상의 결렬 역시 국면전환을 위한 
「

예상된 것,이어

야 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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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상의 대상영역에 대한 치밀한 현실적, 실천적 차윈에서의

분석과 파악은 어쩌면 군사적 문제를 경제적 방법으로, 겅

제적 문제를 외교적 수탄으로 해절할 수도 있는 여지를 제

공해 줄 것이며, 군5적 신뢰조성 문제에 있어서도 대상 영

억에 대해 보다 정틸한 현실파악과 전술적 이해득실에 대

한 계산은 북한측을 협상과정에서 압도하고 결과를 우리에

게 F리한 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협상방안들을 도

출케 해줄 깃으로 볼 수 있음.

G 項론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더 문제를 헌실적

차윈에서 분멍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, 대

상에 대한 파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의 애매하고 개꽐

러인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계산이라는 차원으로 우

리의 노 력을 집중헤 나가야 한다는 젓입.

띵확하게 전제된 「
정책목표,와 대상에 대한 기술z]으로 치

밀한 파악이 결부될 때, -F리가 북한을 다루는 문제가 그 릴

게 난감하기만 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될 짓임.

- 한편, 이와 밀집히 관런되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대북정책을

총괄적으로 조정·통제하는, 에를들어 단돈 10윈정도의 대북

거래에 대해서도 그 정치적, 군사적, 외교져, 겅제적 엉향을

김토해 낼 수 있는 결정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

各 제기하고자 함.

- 관런된 부서가 다양하다고 해서 이것이 정책의 혼선을 정당

촤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음. 정부가 핵문제의 처리과정에

서 보어주었듯이 관린 부서들간의 의건들이 질서있게 조율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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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해야 했던 정책적, 전략적, 그

리고 경제적 손실은 결코 일과성으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

교 훈으로 수용되어져야 할 것임.

< 이규열. 앞의 논문 >

우리측 신뢰구축방안의 특징

G 군비통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한국은 현실적

인 안보여건을 감안하여 남북한간 군비통제는 우선 쌍방간의

적대감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전쟁발발의 위험을 줄이

는 조 치들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군축으로 나아가는 점

진적 단계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확립

하였음.

O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군비통제안이 발표된 것온 1990년 9월 4

-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였음. 한국

정부의 군비통제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.

[ 정치적 신뢰구축 l

q

1. 상호체제 인정 및 존중, 지명공격 · 비방 · 중상 · 전단살

포 · 확성기방송 중지

2. 신문 · 라디오 · TV · 출판물 · 상호개방

3.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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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사 신뢰구축 ]

4. 군인사의 상호빙-문 · 교 R

5, 군사정보의 상호공개 · 교 환

6. 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및 기동훈련에 대한 45일진 사

전통보 및 참관

7. -7-알> y력충骨 방지를 위한 s-방부 장관간 직통전화

설치

8.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헌 및 평화적 이용

O 쌍방이 정치 · 군사리 신뢰를 -/축하고 상호불가침을 약속한

후 본격적인 군축을 추진힘-.

O 한국 정부의 군비통제 추진 
- 

안은 다읍과 같은 떨가지 중요한

특징을 담고 있음. 
.

d) 정치 ·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토대위에서 실毛적 군비갑축을

추진한다는 단게적 · 점진적 접근방법을 군비통제에 대한 기

본입장으로 건지하고 있음.

이러한 단게적 접근방법의 실효성은 유럽의 에에서 찾아볼

수 있음. 유럽 35개국은 1970넌대 초반, 미 · 소간에 「
SAL'1'

1 , 이 타결되는 등 동 · 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

가운데 1975넌 「 헬싱키혐약,과 1986년 「
스 톡奇름협익c,을

통헤 먼저 정치 · 군사적 신뢰를 쌓았읍.

. 이러한 바탕위에서 실질적인 군비감축단계로 진입하게 되어

"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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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년의 「
CFE 1 , ,

1992년의 「비엔나 협약, 등이 체결되

었음.

卷 한국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은 군인사의 교류, 군사정보의 공

개, 군사훈렌의 통보 및 참관 등 군사조직의 공개와 군사활동

의 투명도 및 예측가능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.

卷 한국의 군축안은 공격능력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군구조를 방

어형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을 명시함요로써 「방어적 충분성,

개념을 군비통제 추진원칙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.

卷 구체적인 군축대상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, 「
상호동수 달

성 후 동수 균형감축,이라는 군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군비

축소의 전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엄격한 상호균형을 유

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
卷 고도로 잘 훈련된 북한의 예비전력을 의식하여 상비전력감축

에 상응하게 예비전력을 함께 감축할 것을 제의하고 있음.

卷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의 실시오]-rn 더

불어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함으

로써 검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.

$ 군축 후에 남북한이 보유하게 될 군사력 상한선을 구체적으로

제시하는 대신, 남북한이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

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. .

< 전성훈(민족통월연구원), 
'

합반도 군비營제방안 연구", 연구보고서

93-16('93. 12> >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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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불가침합의 추진과정은 남북간의 안보헌실 및 상반된 제]관 군

사적 여긴을 김안하여 안보위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

CiP 신뢰구축

卷 군사력 운용제한

J 군비감축의 3단계의 점진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,

O 이러한 우리의 불가침합의 추진개념은 매 단계마다 그 실천읕

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검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기습공격

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갑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데 기어토록

해야 함.

O 남북한간 합의된 불가침조치를 실천함에 있어서 싱-대방이 합

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는 계속적인 화신을 가

지는 것은 씽-방간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기본적인

요소임.

O 신뢰의 결어때문에 펄수적으로 검증이 요구된다는 부정적인

인식보다, 겁중을 통해 신뢰증진이 가능하다는 궁정 인식이

남북 쌍방간에 작용해야 함.

G 단계적 추진방안으로서 신뢰구축조치는

군사츠) 투명성을 중대시키는데 일차적으로 요 구되는 젓으로

서, 상대방의 군사태세애 骨리적 엉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

군사적 공개성-皇- 통해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

있는 것임.

- 

5그-



I

- 따라서, 이 단계에서의 주요 검증대상은 주요 군사활동 사

전통보, 군사정보의 상호 교환,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

평화적 이용 등임.

- 신뢰구축 단계에서 검증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

로 남북간 검증협정을 체결하고 검중공동위원회를 구성할

펼요가 있음.

- 이 위원회에서 검증실현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헌장

검증단, 상주감시단 등의 검증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

협의토록 하며, 신뢰구축조치의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

실천방안도 이 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함.
< 남만권(국旨연구원), 

'

남북繼가침합의의 실천보장을 위한 감시 및 검증

정책 추진방향'. 국방강론('94.1이 3집 6권 >

나. 한측 기본입장

O 북한은 
「군사적 신뢰조성,이니, 「군비통제,니, 「군사적 투명

성,이니 하는 개념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이며

실천적인 고 려의 대상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하며, 그 들의 정

치체제나, 결정과정, 그리고 정책결정집단의 성향을 감안해 볼

때 우리가 이들 사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수준이나 방향요

로 수용될 가능성 역시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함.

O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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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
「

한반도의 군비통제,라는 사안이 정책의 대상엉억으로 부상兎

던 과정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사안과 현실적 여건괴-의 사이에

는 원천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군

비통제와 괸런된 어타 정책적 문제들이 남북한간에 같은 차%

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상태 있는게 현실임.

- 사실상 닙-북한간에 군비 제, 또는 군비통제의 범주에 속하

는 신뢰구축이니하는 개넙들이 정책의 대싱-엉역으로 부상

한 것은 어쩌띤 「
7언,이거나, 아니면 보다 정확히 말하여

「

유행,의 차윈에서 그 배겅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음.

- 이러한 지적은 최근 유헹·처럼 논의되고 있는 냠북한 군비통

졔, 正는 이의 시직-을 위한 첫단계로 진제되어 있는 「신뢰

구축. 문제에 대한 판점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정적

인 중요성을 갖고 있음.

군비통제란 %천적으로 「상대,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임.

북한의 경-(, 이듈이 80년대 중 · 후반 이후 당면한 생존환

경의 악화가 그 들로 하여금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완촤릅

통한 생존어건의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

케 하리라는 추론은 CI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균헝된 분

석을 결어한 희밍-적 관린에 의한 젓이었음.

그 러나, 멍한 짓은 최근의 j제정세, 또는 보 다 직접적으
로

, 최근의 북한의 생존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뗘한 정

책방향을 선택하도록 할 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

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외의 방향을 텍할

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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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성에 대한 고 려도 같은 비중요로 다루어져야 한다는

점일 것임.

O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게 남아있는 유일하게 효용성을 유지

하고 있는 
「군사력의 정책적 중요성,을 근거로 유화적인 방향

보다는 공격적인, 또는 최소한 거부적인 방향을 택하게 할 가

능성을 강조하고자 함.

- 이렇게 보면, 이제까지 우리는 군비통제나 군사적 신뢰조성

을 추진해야 할 상대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군비통제나 또

는 이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한 관념과 개념, 그리고 방안들

을 일방적으로 정형화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임.

O 북한에게 있어서 대남관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, 즉, 
「

대미

직접협상, 한국 위상의 부차화, 노 선이 지속되고 있으며, 또

앞으로도 지속될 구조적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임.

- 이러한 북한측의 대남 협상자세는 사실은 기본합의서 자체

에서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. 그들은 남북한간의 기본관

계룰 재설정하는 중대한 합의에 있어서도 「
조 약,이라는 문

구를 省저하게 거절했으며, 유야무야식의 
「합의서,라는 선

에서 사안의 비중을 제한했던 것임.

- 또한 핵이라는 남북한간에 가장 중대한 전략적 사안을 미국

과의 협상을 위해 기본합의서호1- 분리해 놓았던 젓임.

- 이외- 같은 북한측의 기본적인 대남협상 방식이 유지되고 있

- 5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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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한, 한국과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단게적 집
근은 이들에게 채택될 성질의 정책이 아닌 젓오로 보는 것임,

- 또한 헌제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, 북한

은 협상의 상대를 미국으로 고집할 상촹적 어건을 지속적
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며,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은 그

만큽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깃이 타

당할 것임.

O 북한에게 있어서 군사력, 또는 좁c-1 포괼적으로 말하여 「군사

부문,이 가지는 특수한 정 적 비중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군

사적 신뢰구축조지들에 대한 북한측의 부정적 입장을 예측게

하는 또하나-의 요인입.

- 우리의 관념으로는 초보적인 정보교환, 또는 인사교류 같은

것이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괸계개선의 초보적 단게에서 고

러될 수 있는 조치들로 생각되기 쉬우나, 북한의 경7, 군사

적 문제는 그깃이 아무리 초보 적인 단계의 문제리-고 할지

라도 본윈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극히 민감

한 문제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절임.

- 

북한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전반적으로 군사적인 시각이라
고 할 수 있으머, 호1의 근윈을 「총구,에 두고 있는 이데올
로기적 A성은 결코 어띠한 사안이건 군사적인 문제에 대

해서는 보다 본질적이며 전체적인 문제의 범주속에서 2려

되어야 할 민감한 성걱의 문제로 간주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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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따라서, 이러한 측면01]서도 어떤 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기

준과 그 들의 기준이 다르며,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문제야말

로 대남정책의 핵심에 속하는 중대한 사안연 것임.

- 한편, 북한의 체제적 특성인 폐쇄성은 북한의 대내외정책

전반을 지배하는 일종의 「노 선,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,

특히 가장 민감한 군사부문에 있어서 대남 접촉면을 확장

해 나가야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북한에게 긍정적

차원에서 고려될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었는 것임.

O 이상과 같은 몇가지 요인을 근거로 군사적 신뢰조성에 대한

북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부정적인 것일 수 밖에 없을 것

으로 판단하는 것임. 
'

- 북한 정치체제의 변혁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전반적인 국

가정책노선이 구소련 말기에서와 같이 전면 변화하기 이전

에는 군사문제를 포함하여 대남관계전반을 운영하는 북한

의 정책 기존 노 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함,

- 따라서, 북한 정권의 속성이 변하기 전에는 북한측의 모든

대남 정책은 기본정책노선의 유지를 위한 수단적 차원에서

변화의 한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밖에 似음.

< 이규열, 앞의 논문 >



O 북한은 남북한 미국간 3자회담 및 남북한간 고 위급 정치 · 군

사회담을 개최할 것과 정치 ·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

한 신뢰구축방안의 실시를 제시하고 있음.

O 북한은 1990년 5윈 31일 지금까지 제의해 온 군비통제외- 관런

된 제안들을 집대성하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tr조신반도의

� 

평화를 위한 군축제안,을 발표하고 동 제안에서 그들의 신뢰

조 성문제를 제기하였음.

북납신뢰조성

1. 군사훈런과 군사언습 제한

03 외국군대외-의 모 힙-동군사연습과 군사훈런 금지

卷 사단급 이상 규모의 군사훈런과 군사언습 급지

卷 군사분게선 일대에서 일체 군시-언)을 금지

和 자기 엉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 허용 骨지

恭 군사언습의 사전 통보

A 비무장지대(DMZ)의 평화지대화

1 DMZ내의 모든 군사인원과 장비를 철수

卽 DMZ내의 모든 군사시설물을 해체

卷 DMZ의 평화리 이용

3. 우발적 충돌 믹-기 위한 안전조치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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助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도발행위 금지

< 전싱훈, 앞의 논문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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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7리측 상방향 
'

O 북한은 앞으로도 정전협정체제의 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

를 할 젓이라고 생리-하머, 겅우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의 군

사적 도발과 긴장各 야기하어 우리와 미국의 의지룰 시험하리

라고 예상핌. 이에 대해서,

co 군사적 긴장 유딸사테에 대해서는 매 신중하게 대처하되

군사적 충돌로 曾전되지 않도록 애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

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등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

이 좋兎음.

助 7리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초한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

의 기농마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어서는 안됨.

정전협정체제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과 분쟁발생을 방지하

고 조정 · 해결하는 기농을 
'해 

온 이상 우리와 미국은 동 기

능의 일방적인 지속을 통해 북한이 노 리는 어떠한 빌미도

허용해서는 안될 것임.

- - 윈칙에 충 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만이 한반도의

불안정한 군사상힁-에 헌멍하게 대처하는 지句임.

卽 냠북기본합의서 틀속에서 남북한간 평화협정체제를 구상하

도록 해야 할 젓임.

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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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있

음. 문제는 실천이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를 달아 진전을

가로막았던 것은 북한측이었음.

-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상의 낱북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

화 개설마저도 설현되지 않고 있다는 項은 남북한간 군사적

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단적오로 말해

주고 있음.

- 이미 기본합의서상에서 남북한 공고한 평화상태까지 남북한

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정젼협정체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한

원칙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할 것임, 그리고 기본합의서상

의 내용들이 하나씩 실천되면서 남북한은 자연스럽게 정전

협정을 평화협정이든, 그 어떤 다른 이름의 협정이든 전환

할 수 있음.

- 문제의 핵심은 문서상의 협정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능사가

아니고 실천성이 보장된 실제적인 진전이 남북한 당사자간

에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함.

和 정전협정체제상의 군사정전위는 남북간 분쟁해결장치로서

군사분계선과 관련한 남북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

기구로서 기능해야 하며,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상의 남

북군사공동위는 남북한간 구체적인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

현하여 구조 인 군사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장치로서의

기능을 각각 수행해 나가야 함.

된



卷 미국과의 공조체제F지의 중요성이 매-( 중요하머, 장기적

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작전능력이 확립되도록 더욱

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. 군사적 안정성은 힘의 우위를 비-

탕으로 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3사의 교훈이자 엄

연한 현실임.

우리측 협싱방향

J) 북한은 미국과의 계속되는 핵헙상에서 미국과의 평화 정체결

을 주장하먼서 이를 경수로 제공문제외- 언계하는 조건으로 사

용할 가능성도 있음.

한국과 미국의 양보를 조건으로 이 문제를 철회하거나 또는

북한의 다른 사항 양보조긴으로 역으로 체결을 주장하는 등

협상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밀이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

할 것임.

- 따라서 우리는 미북간 평화협정체결은 앞서 논한 정전협정

의 당사자 문제외- 복한의 저의를 설명하여 미국과 긴밀한

공조관게를 군혀야 하며 이는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화고

한 입장표명과도 인계된 문제로써 기본논리SS>f 원칙에 의한

우리의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

고자 함.

卷 북한은 정전협정문제를 여건이 성숙될 겅우 유省에 상정할 가
능성도 있으며, 이는 지난번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북한방문시

에 어느 정도 김-지되기도 했음.

- 

62-



- 이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의 궁극적인 대체의 당사자는 현실

적으로 남북한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국제사회와의 협

력이 바탕이 된다면 북한이 의도하는대로 되지는 못할 것

으로 생각항.

卷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졀의 전단계 내지 중간단계로서의

조 치에 대해 먼저 합의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큼.

- 어느 경우에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

이러한 저의는 한미간의 협조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차단

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.

卷 북한은 핵문제 협상과 연계하여 미북간 평화협정체결 성공가

능성이 지지부진할 졍우 방향을 선회하여 남북한간에 합의되

어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신뢰구축 및 군축과 더불

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

도 있음.

- 이 경우 미북간 협정체겯에 한국이 업저버로 참관하는 형태

거나 남북한 및 미국 3국간 동시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할 수

도 있음. 
'

- 군축과 연계시에는 선 신뢰구축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며, 3

자회담 제의시 업저버 형태는 협정체결 관례외- 한국이 전

쟁당사자였음을 강조하여 절대불가임을 주장해야 함.

- 3 국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전향적요로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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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하여 교 전 당사국인 중국을 포함한 4국간 펑화협정으로

하여 국제보장체제(조약)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강구해 볼

필요가 있다31 셍긱-함.

. - .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간 펑화협정체결은 한반도 문제에 있

어 -F리측의 협상딩-사자로서의 지위를 췌손시킬 수 있다는

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나 낱북한 관계에 있어 우리

측이 당사자적 위치를 확립할 만한 져절한 에비조치가 마

런될 경우 펑화협정체결을 반드시 협상불가한 사항으로 고

집하는데는 한게가 있다고 탈.

-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개발 동결조치의 실행

을 전제로 전쟁당사자인 남북한 · 미-s-과 중국 4자간의 펑

화협정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함의를 평화협정

체겯시에 명시적으로 삽입하여 동 협정이 우리의 안보와

국익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놓아야 하凍음.

O 끝으로 아리도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북한

정권과의 평화의 문제돌, 즉 헥문제라든지 정전협정문제 같은

것들을 다루는데는 지-론> 세부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

기보다는 총론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c-1욱 효과적이라는 점을

지적하고 싶으머, 군사력의 차분하고 내실있는 보강과 세련되

고 유언한 외교적 노 력이 합처져 있을 떼 국가안보는 가장 확

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라骨,

< 윤진표(성신여대>. 
'

군사분계선 관리 對 대응방안", 남북회담사무국 위

촉과제('95) >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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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남북합의서의 문제점

가. 납븟합의서 채택이후 한반도 샹황 흡석

o 우리는 기본합의서의 발효0992. 2.i9)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

장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 가까워 졌다

고 흥분한 반면, 북한은 월남패망 이후 견지해 왔던 
'

3자회담'

의 전술적인 중간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

O 북한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있요므로 우

선적으로 미북간의 직접담판으로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

한미군을 축출하고, 부차적으로 남북간은 민족의 내부문제인

통일문제를 다룬다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임.

- 다만 
"

주 미북회담, 후 낱북회담"의 수순이 90년대 초의 극

심한 내외적 환경악화로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그 동안

주장해 왔던 
"

남북한 불가침선언"을 먼저 추진하였을 뿐인

것이었음.

O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하여 우리 정부의 고립화21- 함께 미국을

협상장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
'

모호 정책'과
'

벼랑끝 전술'을 구사함으로써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남북

대화는 92년말이래 계속 중단된 상태에 있으a며, 
'

94년 10월 제

네바 미북 핵합의문에 분명히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함께

남북대화를. 의무사항으로 명문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, 북한의

대미 일변도 혐상을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시켜 나가고 있는

장애물의 그늘에 가려 언급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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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임. 따라서 불가침보장을 위한 군사부문의 납북대화 재개

는 조만간에 실현헐 가능성이 회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임.

o 그러나, 한미잉·국이 남북대화를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와 연계

시키고 있는 싱-힁-에서 아측의 단호한 입장 건지와 북한의 책

략 인 대남기피전술도 한게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, 북한은

그 들 입장에서 정치적 · 정제적 딩-면이익이 밀은 제네바 합의

사항各 
'

님북데화 회피'라는 전략노선에 집착하여 무한정 지

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,

- 오히려 냠북고위급회답을 전후해서 보여주었던 전술적인 변

신을 재시도하는 등 납북대촤에 조건부적 반응을 보임오로

써 평화공세목적의 계산毛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

수 없읍.

. - . 즉, 남북간 급격한 군축이행 문제를 선제 제의함으로써 대

내외적으로 펑화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, 미 · 북 평화협정

을 위한 환겅적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, 대북 경계심을 이완

시키고 불확실성을 확대시킨 다음 건곤일척의 마지막 기회

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凍임.

O 오늘날 낄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
"

북한이 더 이상 무력남

침에 나셜 능럭도 의사도 없으며 체제의 생존에만 급급하고

있다"고 주장하고 있음.

-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진의를 오판兎

거나 망각하고 있는 극히 위험한 사고임을 두말할 필요도

飯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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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는 지난 40여년간 부단한 사상동원요로 주민들을 궁핍속

으로 몰아 왔던 북한정권에게 
"

조선各도의 해방과 공산천국

건설"이라는 메시아적 정책목표의 포기는 곧 체제의 와해를

의미하기 때문임.

나. 남북 블가침선언의 배경과 과

O 남북간 불가침은 1970년대부터 제기되4음. 당시 북한은 남

북관계의 중요한 이정표였省 
'

7 · 4 공동성명'으로 대화와 협상

을 통한 
'

위로부터의 통일전선 毛략'을 추구하였으나, 이것이

여의치 않자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유리한 대외적 여건

을 이용하여 한국을 회1교적으로 고립하고 미국과의 직접담판

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성취하고자 하였음.

O 이에따라, 북한은 1973년 3월 25일 대미직접협상을 제의한 이

후, 남조선혁명노선은 외세배격을 위한 대미직접협상 전략과

남한체제의 전복을 위한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양대 지주로 확

립되었음.

O 그러나 대미협상에서 냠북한 당국자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선

결조긴이라는 한미 양국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치자, 북한은

전술적인 변신으로 3자회담을 지지하여 양개 전략의 배합을

시도하였음.

O 따라서 3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미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
고

, 부차적으로 이루어질 남북한간의 회담에서는 어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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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통일전선전략에 직졀s되는 불가침 문제만을 다룬다는 것

이었음,

o 이후 납북한 딩-사자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리·서 북한은 정

부당국뿐만 아니라 정딩-,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참가시키는
'

정치협상회의'를 주장함으로써, 통일전선전략도 정치협상회의

로 변신하었다고 볼 수 있음.

- 

- 이는 1988년 6공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일논의가 분출하자,

북한이 이릅만 바꾼 
'

북남 국회연석회의'를 개최하여 불가

침 분제를 토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던 접에서 알

수 있음.

O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해 다소 소 극적이었던

한국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세로운 통일정책을 정립해 나가

기 시작兎음.

- -(선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UN군축특별총회('田, 6)에서 '

한

반도 군축 3단게 방안'을 曾표하어, 남북간의 신뢰구축조

치를 먼-저 정칙-하고, 다음단계에서 적대행위의 재管방지

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의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주

장하었음.

- 이어서 노 테-7 대통령도 제43차 UN총회 연셜('88.10.18)에

서 
'

냠북정상최담'을 제칭-함과 동시에, 
"

거본적인 상호신뢰

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런한다는 건지에서. 불가침 또는 무

'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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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한

다"고 針兎음.

- 여기에서 과거 아측이 일관되게 사용했던 
'

불가침 협정' 대

신에 
'

불가침 선언'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, 
'

협정'이란

용어 자체가 
'

2개의 조선을 고정화하려는 책동'역라는 북한

의 비난을 감안하여 남북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

는 정치적 배려라고 할 수 있음.

O 이어서 통일논의의 활성화에 편승한 북한의 정치협상회담 주

장을 무력화시키고 통일문제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주도권을

장악하기 위해, 제147차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은 특별연설('89.

9.11)을 통해 
' 

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'을 제시.하였음.

- 당시 노 태우 대통령은 통일의 최종적 형식인 
"

민주공화체제

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겯을 도모할 수 있

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"이라고 피력함으로써, 통일

조국은 다분히 현재의 한국정체를 증폭시킨 것이라는 점을

분명히 하였음.

- 다만, 여기에 이르는 과도적인 조치로써 
"

남과 북은 서로

다른 平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

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

합을 촉진해 나아가야" 한다고 제시했던 것임.

O 이로 인해, 북한은 체제소멸의 가능성을 통감하고 언론매체를

통해 즉각 반박하 나섰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시 통일정책의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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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술적 변겅을 심긱-하게 고려한 젓 같음.

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헹

한 김일성의 시정언셜(1990. 5.24)을 통해서 제시된 
'

5개항

의 실毛사항'에 나티·나고 있음.

- 비록, 이 언설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연금하지 않았으나,

이에 대한 노 동신문의 해셜에서 
"

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

완화하고 조선통일을 위한 펑화적 촨경을 갖추기 위해서는,

먼저 북 . 남간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히·지 않으면 안되며, 북

고]- 남의 7력을 단계적으로 삭김-하여 10만명으로 김-축하고

이에 따라서, 님-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으먼

안된다"고 주장하였던 깃이었음.

O 이로써 통일을 위한 평화적 촨경을 갖추는 순서가 남북 딩-사

자간의 상호 불가침 합의가 먼저이며, 미 · 북간의 문제는 차

후문제로 빈한 짓이었음.

. - 이러한 번촤는 당시 서독이 동독읍 홉수하여 통일하리라고

충분히 예견항 수 있었던 시기에 한국이 한민족공동체 통

일방안으로 단일제도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였으므로, 북한

이 대낱관계를 재조정할 펄요성에 쫓기고 있었던 점이 중

요한 요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음.

o 그러나, 5개항의 실천사힝-오로 북한의 협상전략에서 미북대화

외- 남북대화의 우신순위가 역전되었다고 속단할 수는 但음.

-'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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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지, 북한은 더 이상 수순에 구애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

통로를 중시하고 있다가 상황이 유리해지면 언제돈지 대미

협상우선 원칙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점은 그 들의 통일정책

이 변하지 않는 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음.

- 이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(NPT) 탈퇴선언을 계기로 과거

와 같이 미북대화의 省요성을 주장하여 이것이 이루어지자

남북대화에는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그 저의를

여실히 보여주고 있음.

- 또 한, 5개항의 실천사항이 과거부터 북한이 주장兎던 정치

협상회의를 포기했던 젓도 아니었음. 왜냐하면 제4항에서
"

모든 정당, 대중단체와 각계층 인민의 의견을 민주주의적

으로 반영하는 전 민족적인 대화"를 장조하고 있기 때문임.

O 따라서,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책임을 갖고 있는 의제로서만

불가침 문제를 설정했을 뿐 정치협상회의는 화통일정책의

명제로서 계속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.

- 이러한 주장은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
t

조국통일을 위

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'(1993. 4. 7)의 8개항에서 민족

대단결의 방도로 
"

각당, 각파,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

기회를 주어야 한다"고 명시함으로써, 여전히 한국정부의
' 

대북창구 일원화' 원칙을 무력화시키고, 통일전선전략의 기

반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

뒷받침되고 있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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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남 광가침 합의의 兮제정

o 1990 년초에 북한은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기본합의서3>Iq

한반도 비핵촤공동선언을 합의한 깃은 김부자의 권력세습 밋

겅제파탄이라는 내부적 요인보다는 소언방의 해체에 따른 냉

전체제의 와해, 한국4의 북방정책 성공과 UN가입 임박 등 북

한을 에워싼 외부적 안보환경의 급격한 악화와 더불어, 한민

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주장한 한국의 진의를 탑색해야할 절박

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임.

. . 특히, 동구 공산권의 봉괴에 따른 충격과 흡수통일의 위기

의식이 상숭직·용하여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

북한은 일단 통일전선진략을 유뵤하고 퇴조기의 헌상유지

를 도모하면서 체제정비의 시간을 획득하기 위해 전제조건

없이 불가침선인을 채택하였던 것임.

O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남북간의 사회개방과 교 류협력에

치중하였으머, 불가침분야는 
"

정치적,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

한 후, 무력행사-%-W 여러가지 종류의 폭력행위를 포기하는 불

가침선언을 채택한다"는 탄게적인 방안을 추진하였음. 그러

나 북한의 완강한 반대와 회담진전에 대한 대내외적 여망에

밀려, 「

헬싱키 선언,과 유사한 포괄적인 타협안을 제기하어

합의를 도출하었던 項임.

o 따라서 북한의 적화통일 정책의 포기가 명백하지 僧았던 조건

하에서 남북간의 싱-반된 입장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 북한의

불가침선언 주장을 수용함으로써, 이후 군사분과위원회의 불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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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침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남북간의 상반된 입장이 더욱

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임. 결국 합의서상의 각 조항은 최종단

계에서 통일된 문구로 규정하는 데 합의하였지만, 북측의 기

본입장은 합의이전 단계에서 그 들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결코

양보한 것이 없었음.

O 앞으로 남북대화가 속개되고 군사공동위가 개최된다 하더라도

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인식이 불변하는 한 향후의 남북관계에

있어서 그 들이 드 러내 보일 파행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임.

따라서, 기본합의서 불가침부문의 문제점과 채택과정에서 내

보인 그 들의 일관된 주장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인식을

분명히 정렵하고 북한의 모험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군비통제

정책의 수림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.

I 기본합의서 제9조 
'

무력불사용 및 침략근지'

- 최초, 아측은 
'

무력 불행사 원칙'을 규정함에 있어, 기본관계

의 설정곽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여 쌍방이 불가침선언을 성

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실천의지와 확고한 보장조치가 수반된

불가침에 합의할 것을 주장하荒음.
- 이에 반해, 북측은 

'

무력 불행사 원칙'의 본질적 의미와 내

용에 충실하기 보다는 이 조항을 
'

평화 · 군사선언'으로서의

불가침선언으로 간주한 바 있음.

- 이 문제는 남북한이 비록 기본합의서상에 한개의 문구로 규 
'

정하는 데 합의하였지만, 북측은 과거 그 들이 주장했던 
'

불

가침선언' 내에서 결코 양보한 것이 아니면, 최근까지도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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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철수에 초점 둔 그 들의 기본입장을 노 晋적요로 드 러내

고 있음.

卽 기본합의서 제10조 
'

분毛의 평화적 해결'

- 아측은 쌍방간의 의건대립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

있어 국제언합헌장에 준거하여 책임있는 딩-국지-간에 협의
· 해걸하자고 주장하였읍.

- 반면, 븍측은 의견싱-이와 분쟁은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급

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
'

딩-<' 부분과
'

국제연함힌장'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고, 합의서상에 
'

2개의

조선'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의 포힘·을 거부하는 동시 분쟁

曾생시 이를 민족내부문제로 3T정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의

군사력 게입을 봉쇄시키러는 의도를 표출시킨 바 있음.

卷 기본합의서 제12조 
'

군사적 신뢰조성'

- 북측은 불가침선인의 담보조치로서 신뢰조성 문제는 군축과

정에서 헤項될 문제라는 입장에서, 아측이 주장한 
'

선 신뢰

구축 후 군축' 주장을 완강하게 반대하였음.

- 쌍방은 이와 같은 의견대립 상촹에서 양측이 서로 양보하여

신뢰구축과 군축 - 동시에 논의하기로 합의하있음,

- 그 러나, 신뢰구축에 대한 북측의 기본입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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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남북한 신퇴구축은 그 들의 폐쇄체제를 유지함에 장애가

되므로 진정한 신뢰구축 의사가 전혀 없을 것이며,

· 신뢰구축 문제를 팀스괴리트훈련 중지, 주한미군철수,

보안법 철폐 등 종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책략과

연관시킬 것이라는 측 에서 보아야 할 것임.

和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장 
'

무력 불사용'

- 북측안은 
'

군사분계선 가까운 지대에 일체 무력증강을 하지

않는다'고 명시함으로써 군축문제 협의시 다룰 문제를 그

이전단계에서도 방어목적의 자위조치까지 제한하려는 의도

를 보였음.

- 또한 땅 · 바다 · 하늘에서 모든 형태의 정찰활동 금지조항을

포함시킨 것은 기습공격 준비활동을 사전에 검증토록 하여

전쟁을 예방하려는 불가침합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저의

를 보인 것이效음.

- 한편,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무력사용과 지원 급지조항은

기습공격을 받은 어느 일방이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원을

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

것이兎음.

卷 붙가침부속합의서 제2장 
'

우발충돌 방지'

- 북측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군사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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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서 힙의 · 해결하도복 v-정하였는데, 이는 사안벌로 군

사정전위, 군사공동위, 7는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내용

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昏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

록 한 것은 군사정>위의 기능을 유명무실화시커 61-극적으

로는 정전입정 자체를 페지시키려는 -저의가 답긴 의도였다

고 볼 수 있음.

O 위에서 살꾀 본 제반 문제점은 장차 군사회담이 재개된다 하

더라도 북한의 군사적인 월감과 대냠적화전략이 바뀌지 않

는 이상, 주요 의제별 타졀에서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 가농성

이 높음을 말해 주고 있음.

- 따라서 남북간에 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가 채택되

었음에도 불구하고 
"

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걱하지 않는다"는

이른바 
'

선제 무력사용 금지'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

구체적 방안이 합의 · 이행되지 않는 한, 
' 

향후에도 낱북간

군사관계는 불안정한 상테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.

O 다시 말헤서, 남북간에 채택된 문서는 단지 불가침힙-의의 실

천에 필요한 신뢰구축과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책의 기본원히

만을 포함하고 있는 바, 이는 불가침보장에 省수적인 
"

선제기

습공격을 감헹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의 공격직 운용 가능성

에 대한 규제조치"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.

- 신뢰구축조치는 기습공격 의도를 같소시키는데 기어할 것이

나 기습방지목적에 대해 단지 필요조건일 昏이며, 더욱이

우管충돌방지는 기습의도는 없으나 오해 . 오산의 가능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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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상태를 가정하므로 기습방지목적에 대해 필요조건으로

볼 수 없음.

- 3러나 군사력 운용에 대한 
-v-제조치는 기습공격의도를 가

정하고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

때문에 기습방지 목적에 대해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

것임.

< 남만권 · 문暫건, 앞의 논문 >

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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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벙헹추진 가능성

가. 兮축 가능성

G 절데적인 군사력 v-모로 보떤 한반도는 군사력 밀집지역임.

따라서 양적으로 보면 군축의 가능성 높음.

O 그러나 문제는 남북한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

축은 상딩-한 안보위헙을 초래함은 자명한 사실임.

G 왜 한국은 군축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반대하고 었는기그

단순히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먼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

인가하는 문제를 좀 심충있게 분석해 볼 괼요가 있음.

일부는 만약 북한이 한국과 동등한 군사럭을 유지하는 군축

을 인정한다고 하면 한국측에게 불리한 군사력 수준을 동등

하게 管 수 있으므로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단순히 판

단하는 오류를 ]펑할 수도 있음.

a

O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.

J) 북한의 저의에 대한 불신 : 
'

1'/S 중지, 주한미군 철수 유도

등. 2'극리으로 무력침 략으로 적화통일 달성

卽 북한의 군축주장이 헌실성이 없기 때문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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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제조건화(주한미군철수)
- 10만으로의 감축
- 북한의 특성상 군사적 우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데

입각한 현실성 결여 등

卷 신뢰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밀리 군축협정 위반을 자행할

지도 모름.

- 북한사회의 특성상 협정위반 탐지곤란, 검증곤랸 등

卷 군축보다 훨毛 쉬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조차 실행하려고

하지 않기 때문

卷 조만간 한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설수 있다는 자신
I

감과 함께 확싣하지 않을 경우 모험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

직하다는 사고.

O 위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과연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먼저 실

행하면 얼마만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

T 북한 저의에 대한 문제로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어느

정도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는 있으나 북한의 의도에 대한

해답은 될 수 4음은 자명함.

卷 원칙적으로 북한의 군축주장의 현실성은 신뢰구축조치와는

무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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卷 협정 위반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도 신뢰구축조치가 이러한

의문을 해소시켜 7는 것은 아님. 따라서 검증의 수단이

필요하고 이러한 검증의 수탄이 완벽하면 가능함. 이는

북한의 헝펀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핌. 따라

서 신뢰구축조치는 익7간 유용한 수단으로 j-한될 것임.

和 만약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하면 문제해결. 그러나

한g-이 바라는 수준여부의 문제는 남아있을 가능성 높음.

卷 한g-측의 문제로서 신뢰구축조치%]-는 3접적으로 무관함.

다만 신뢰구축조치의 실행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간접

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음.

O 해답은 비록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일부 실행된다 해도 별로

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걸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임.

O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군사적 신%구축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

것은 아니지만 신뢰구축조치가 어느 정도 실행된다고 하더라
도 군축을 실시하기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음,

O 따라서 군축을 위해서는 군사 신뢰구축조치는 물론 그 이전

에 본질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뱅안이 무엇인가를 푸는 문제

가 급선무임.



나. 병 행추진가능성 검토

병행추진의 의미
바

O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병행해서 하자는 논리에 대한 정확

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.

O 군축의 필수적 신뢰구축조치는 정보교환과 검증임.
- 군축을 한다고 할 경우 가령 병력을 40만으로 감축하고 장

비는 탱크 800대를 상한으로 감축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호

병력수, 전차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.

-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교환한 후 이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

합의대로 파기했는가 검증해야 함.

- 따라서 신뢰구축조치으]- 무관하게 군축시에는 정보교환 및

검증이 반드시 사전에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 치가 수

반되지 않는 군축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함.

- 이를 군축의 펄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라 할 수 있음.

O 따라서 군축의 펄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군축 이전에 실시

하자는 논리에 의문을 갖는다면 영원히 실시될 수 飯음.

O 따라서 병행실시 주장은 기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조

치(필수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먼저 추진하는 군축조치)를

병행해서 하자는 주장으로 파악해야 함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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벙헹추진가능성 겁旦

O 앞의 신利구축 제한의 분셕에 따르면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이

후에도 반드시 곧 군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.

o 헌재의 싱-테로서는 경수로가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실

천과정을 지커보기 전까지는 아직 미지수임. 인제 다시 한국

의 중심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 모 릅.

O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초보 적 단게도 실省되지 않은 상

태임.

O 더구나 그 R]-의 분야 즉 졍제분야, 교骨분야, 사회문촤분야에

서도 아직까지는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.

O 따라서 병행해서 실시하자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불가함.

O 그러나 문제는 신뢰가 진정으로 구축되고, 군축하는 凍이 서

로에게 이익이 되면 군축은 행할 수 있다는 것임. 따라서 진

정요로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며

언제 군축을 싣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김.

병행추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전제

O 그러먼 병 행추진은 언제 달성될 수 있는가 설시할 수 있는

여건은 무엇인가



T 병행추진 하기 위한 단계 분석(가장 진보적인 병행추진을

위한 단계분석)

- 초기의 신뢰구축 달성단계

·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초기 단계 이행 또는 경제교

류, 경수로 회담의 성실한 이행, 남북한간의 대화의

정상적 가동 등 상당수 분야에서 대화 및 교 류 등을

통해 기초적인 신뢰가 구축되어야 함.

·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실행되면 좋으나 기타 분야에

서 신뢰가 구축되면 어느정도 가능함.

-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중간단계 실현과 군축 병행논의

단계

·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조치를 병행

해서 토의할 수 있요나 실시는 동시에 할 수가 飢음.

%1냐하면 군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검중조치가

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. 용어상으로는 동시 또는 병

행추진이라 하여도 결국 필수적 신뢰구축조치가 먼저
]

실행되면서 군축이 이루어짐.

-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후기단계와 군축 병행 추진단계

· 2 단계 즉 군축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필수적 신

뢰구축조치가 실행되면 이 단계에서 군축이 단계적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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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실행될 수 있으며 2-]-종 신뢰구축조치도 본격적으
로 안정화 단게에 들어서게 됨.

卷 여건 분석(기본 진제)

- 

북한의 주장인 벙행추진을 위한 여건은 졀g 알의 두단
게를 추진해야만 가농한 것A. 가V >-v3으로 %보를
한다 가정헤도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.

- 

] 단계 어건

·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대신 다른 분야01])dS 신v]구%
루 지는 우 . 즉 겅제적 분야의 신뢰 

-

/축,
정치, 사최, 문화부문에서 신뢰구축1,치가 루%]z]븐
경우

·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] 기- r f[al]s].f % >으로
생각되머 최소한 싣용주의 V $으旦 tIRI%1.h g >

. 즉 북한의 테丑 丑 라토의 향력 兮대, 납북대
화 재개 및 성실한 대화 지속, 4수且 

-v>s 
%VU

이행 등이 이平어저야 함.

2 단게 여건

· 2 탄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군축과 벙행旦의하면서
정보五촨 및 겁증을 인정하 이를 상딩-기간 싣시하
는 것임. 검兮王치는 비록 신뢰가 충분히 

-

/축되지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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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은 상태에서도 북한의 기습공격이나 도발을 방지하

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정도의 검증조치만 마련되

면 군축을 실시할 위험을 상당히 축소시키기 때문에

역으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됨.

· 2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

체결주장 등을 포기하고 군사공동위에 적극 참여하여

남북간 진지한 대화에 임하여야 함.

· 또 한 군사정전위 문제도 미국과 해결하려는 대신 공

동위에서 남북간에 토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 력을

보여야 할 겻임.

· 또한 대미, 대일 관계개선과 함께 북한으로의 각종 투

자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야만 가능함.

· 이러한 주변여건 없힉 단순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

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져도 실질적인

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.

· 또 한 이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군축안 제시(병력위주의

감축안 철회, 10만 감축안 등의 수정) 및 군사적 신뢰

구축조치의 초기 및 중기단계의 조 치들이 성설히 이

행되어야 함,

- 3 단계 여건



· 2 단계기- 본걱적으로 진입하면 비1소 3 단계인 군축
논의 및 실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, 이 겅우에는
정보五환 및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] 북한의 핵문
제에 대한 의혹이 거의 완전히 해1되어0>, %.

< 박주현, 앞의 논문 >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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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세부실천 방안

가. 대규모 부대 이동과 귤사연습의 릉보 및 롱제문제

(1) 문제의 성격

O 이 문제는 기습공격의 징후판단에 핵심적인 대규모 부'대이동

과 군사훈련을 사전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기습공격의 가능성

을 낮추고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군사훈련의 빈도를 조정, 통

제함으로써 전력증강, 준비태세 등의 부분에 제한을 가해 전

체적으로 군사적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구상된 방안임.

O 사실상 부대이동은 이동하는 부대의 단위규모에 따라 사전통

보 가능시한이 다르며, 또 이동지역에 따라 전술적 비중이 상

이함엑 따라 일팔 인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시한과 규모를

통제하는 데에는 현실적요로 무리가 따르는 문제임. 또한, 배

치제한, 상호긴급의사소통 채널의 설치 등 제반 부수적인 조

치들과 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함.

O 군사연습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임. 연습의 규모나 성

격, 연습에 참여하는 부대의 종류, 그리고 연습장소 및 시기

등에 따라 전술적 성격은 상이하게 마련이며, 횟수에 대한 통

제문제 역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의 것이므로 이 역시

일괄 기준으로 통저1하기에는 상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

있을 것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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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그리고 이듭 두가지 7제 공히 사전통보 및 제한장치라는 제

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「기만,의 가능성과 효

과가 증대되는 부정지 寺면에 대해서도 치밀한 고려가 필요한

사안일 것임.

G 또한, 이외- - R사한 조치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

제접이라고 할 수 있는 
「

확인(감시 · 검증)의 어려움,과 위반

시 「제재의 곤란성,이 동 사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

한 문제로 제기됨.

특히, 
「제재,에 있어서는 현 적으로 유용한 수骨에서 적절

한 제재력을 픽보하기는 극히 어러운 일임,

- 상대편의 위반을 고IL제할 제3의 조정자적 세럭이 존재하지

않는 한, 이러한 종류의 합의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궁%

적으로 같은 종류의 위협을 가하거나, 아니먼 사태가 심각

할 경우, 바로 전쟁상테로 돌입하는 방첩봐에는 없다고 曾

수 있음.

- 이러한 겅7, 오히러 「

합의. 자체가 전쟁의 曾管 위험성 -

고조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

타나게 되는 것임.

O 어榮谷, 통상 간단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대이동 및 군

시-연舍의 사전통且나 통제문제는 방안 자체를 구상하기가 그

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,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

극히 제한되어 있는 문제인 젓임.

'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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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그러나, 군사적 신뢰조성의 기본목적을 일단 북한의 기습공격

능력의 제한이라는 데에 둔다면 이의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

기본적으로 북한의 기습징후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

선에서, 그리고 기습을 위한 사전 동원에 보다 많은 시간이

소요되게 하는 선에서 구상되어야 하는 젓이 원칙일 젓임.

(2) 방안구상의 기준

O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방안은 그 구체적인 내역

이 어떠한 것이 되든 일단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부

분에 대한 고려하에서 구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.

T 대상 부대의 규모

- 여단, 사단, 또는 군단, 또는 일정숫자 이상의 병력, 전력요

소에 따라서는 무장력의 졍도 등으로 기준을 삼아 통제수

준을 책정해야 함.

-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

할 필요는 없다고 봄. 전술적 계산에 의해 우리측과 북한

측에게 각기 다른 규모의 통보대상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

것임.

卷 대상 부대의 종류

- 지상전력, 해상전력, 공중전력, 또는 미사일, 특수전부대 등

- S9-



이동 및 훈린에 첩-어하는 전력요소들에 대한 기준을 의미

하는 바, 각리-의 진력요소들의 전술적 특성에 따라 나름대

로의 통제기준이 셜정되어야 하머, 전력요소의 배합에 대해

서도 통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.

- 그리고,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 및 훈런에 참여하는 부대의

7장상테에 대해서도 지칩이 설정되어야 함.

卷 대상 지역

- 

부대이동 또는 군사연습이 이 어지는 지억애 따라 서로 다

른 기준이 책정될 수 있음.

- 예를 들어 적 후)分 오1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이동이라든

가 적 후방 지역에 국한하여 진宅되는 군사언습과 전선지

억에서 이루어지는, 또는 전선지억을 지'昏하어 이루어지는

이동이나 연습에 해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

머, 전선지역도 서부전선, 중부, 동부전신 등 지억에 따라

다른 기준이 셜정힐 수 있을 젓임.

- - 해상이나 공중에 대해서도 마챤가지임.

(紛 이동거리, 훈런 엉역, 또는 이동이니- 훈런의 성격

부대51-모와 언동되어 부대이동에 있어서는 이동의 거리나

방향, 위치,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는 훈런이 실시되는 범위

및 훈린의 종류, 즉, 공격훈련, 방어훈련, 또는 상륙훈련, 깅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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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훈련, 보급훈련 등에 따른 각각의 다른 기준이 책정될 수

있음.

的 사전통보 시한

- 해당 이동이나 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시한 역시 각각의 기

준에 의해 달리 설정될 수 있음.

- 여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훈련의 규모에 따라 연말에 익

년도 분에 대한 일괄 통고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,

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, 또 전술적으로 가능하

며 유용한 수준에서 사전통보시한이 계산되어 설정되어야

할 것임.

- 또한, 정례적인 통보대상파 수시통보대상, 그 리고 긴급통보

대상 역시 구분되어 그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 것임.

卷 통보방법 및 상호 접촉선

- 여기에서 통보방법이라 함은 양측간 동 사안에 대해 어느선

에서 어떤 형태의 협의채널을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

인 바, 통보대상의 특성과 각각에 대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

적합한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임.

- 정례통보는 가칭 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교 환되고, 수시

및 긴급통보 대상에 대해서는 전령, 또는 팩스나 유선을 통
된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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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든지 하는 통보방]]Ii에 데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

것임.

이 문제는 자칫 간과되기 쉬운 측면이나, 사실샹 남북한 양

측간에 이러한 조 치들이 구상되고 추진되는 기본적인 목적

이 2-극적으로 양촉간의 관게정상화에 있다고 전제할 때,

통보, 즉, 양측간 집촉방식을 어하히 고IL정하는가 하는 문제

는 조 치의 내역과 동일한 중요성을 깆-는 문제라는 점에 A

의해야 할 젓입.

< 이규열, 앞의 논분 >

나.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제

(1) 문제의 성격

O 이 문제는 아마도 군사적이든 비군사지이든 A대국간의 소위
「신뢰조성,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番이 고려되고 언급되는 종

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깃임.

O 사람과 정보의 교 환이 국가간의 관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

러해 볼 떼, 당연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음. 그 러나, 앞서

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 따라서는 어쩌면 양측관계의 최종

적 상테에 가서야 가능한 가장 민짐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

도 있음.

O 특히 북한의 경우, 체제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
「

폐쇄,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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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며,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유지의 기반을 군사력에 두고 있

는 만큼 군사적 부문에서 일종의 
「

개방,을 유도하는 인사교

류나 정보교환 문제는 그 종류와 수준, 그리고 형태에 띠-라

다르겠지만, 일단은 수용하기 어려운 차원에 속하는 문제라고

할 수 있을 젓임.

O 따라서, 동 사안을 다루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 강조되어야 할

점은 이 문제가 결코 초보적인 단계에서 단순하게 다루어질

문제가 아니라는 점임.

O 그리고, 군과 정이 혼합되어 있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군

인사의 상호교류문제는 남북한 관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연동

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함.

O 한편, 군사정보의 교류문제는 적대국간에는 물론, 우방국 사이

에서도 역사상 단 한번도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사

안임.

- 물론,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속에서 
「군사정보의 교 류,를 이

야기 할 때, 제대로된 군사정보의 제대로된 교 류를 이야기

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임.

- 그러나, 그 럴수록 문제의 본질에 대해 한번쯤 객관적인 시

각에서 문제의 기본적인 속성을 다시 룰어 볼 필요가 있을

것임.

-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무슨 정보를 얻고 싶어하며, 그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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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 얼마나 가능할 짓인가를 셍·긱-해 보면 일단 이 문제는

양측관계의 진전상 를 반엉하는, 또는 거정사실화하는 표

면적인 「모양새 T-미기,의 차원에서 다 어질 수 밖에 없

는 문제일 것임.

.

,
교 환되는 정보의 네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

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중요성을 7어야 하

는 문제라는 것입.

.

. 사실 이 부분에서 너무 정밀한 수준에서 정보의 교환방침을

셜정한다면, 앞신 문제에서5>1- 마찬가지로 지커지지 묫할 법

을 만들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악법과 마찬가지로 양측간에
「준수,보다는 

「

위반,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역기능이 초래될

가능성이 佳을 깃임.

o 요컨대, 군인사 교F의 문제는 전반적인 납북관게의 진전상촹

과 포괄적으로 언게되어 고러되어야 할 문제이며, 「군사정보

의 교촨,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임.

(2) 방안구상의 기준

O 이상에서 논의된 1가, 구체적인 방안의 구상에 있어서 많은 제

약직 1견욜 수반하는 문·제이긴 하지만, 어떻든 군인사교류

및 군사정보의 교 류 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검토되어야

할 기岳적 측먼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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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교류방안 구상시 고 려사항

T 계급

- 통념상 낮은 실무계급 인사들간의 교 류가 고위인사들간의

교 류에 선행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, 북한의 경우, 체제

에 대한 이해관계가 견고한 고 위충의 교환이 더 안전한 대

안일 수 있다는 점도 고 려되어야 하며

-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

의 전반적인 진전상태와 궤를 같이하는 문제로 다루어질 수

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방안을 구상하는데 중요하게

고려되어야 할 점임.

卷 종류

- 여기에서 계급과 분리하여 「종류,라 함은 육, 해, 공군, 또

는 작전이나 정보, 포병, 보병, 특수전, 통신 등 군별, 그리

고 병과별, 또는 지휘관이나 군운영전문인물 등 군체계상의

종류를 구분할 필요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것이라는 관점

에서 칭한 것임.

- 예를 들어 북한측과 장성급 인사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을

경우, 여기에 대남 침투를 전담했던 인물 등 기피해야 할

인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, 또는 병과 별로 우리의 선호

도를 구분해야 할 펄요가 있을 것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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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- 물론 이외- 릴-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합의과정에 平영시킬 수

는 없을 것이나, 적어도 인사교류라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

정 적으로 검旦헤야 할 측면이라는 차윈에서 기준적 측면

에 포함시켜야 함.

卽 V모

- 인원수 억시 합의과정에서 고 려해야 할 측면일 것임. 그러

나,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측 동수를 주장할 필요는 없을

젓임.

卽 빈도 및 시기

정례화의 문제, 또는 수시합의의 문제들이 이 항목에 포함

핑. 정례화가 더 쉬운가 아니먼 일회성을 언속해서 추진하

는 문제가 더 합의하기 쉬운가도 일정치 않읍.

. - 다만 정레화는 잉·측관계의 정상화가 상당수준 진전되었음을

상징하는 효과가 있으며, 수시교환은 나름대로 실질적인 교

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임.

- 그러L]- 이 모든 문제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

의 전반적인 맥릭-에 의해 선택의 기준이나 가능성이 결정

될 성질의 문제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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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정보교환 방안구상시 고려사항

T 교환대상 정보의 종류

- 아마도 앞서 언급한 바 정보의 속성상, 일괄 타결의 대상은

병력수, 탱크, 야포, 비행기, 함정 등 개꽐적인 구분에 의한

총량정도가 될 것임.

- 그러나,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의 종류별로 남북한간에

같은 항목을 일괄 적용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님.

- 예를 들어 북한측이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우리가 북측에

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전략적 계산에서 손실

이 엾다면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정보를 교 환 할 수도 있

다는 것임.

卷 교환형태

-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상징적인 성

격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,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보

다는 어떤식의 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로 교환되는가 하는

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것임.

- 예를 들어 정기적인 정보교환 회담을 설치한다든가, 이 테

두리 내에서 수시 교환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정보교환의

채널의 형태를 구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봄.
< 0 1규望, 암의 논문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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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정보교촨의 협의 · 실친방향

O M%한은 ].992넌 2윌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「

남북기본합의서,

를 曾효시킨데 이어 제7차 회담에서는 불가침 힙-의사항의 이

행문제를 위한 실천기7L로서 남북군사공동위윈회의 구성을 합

의한 비- 있음.

O 불가침합의 제12조에 멍시된 정보교환 문제는 군사공동위원회

에서 신뢰조성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은 물론, 향-F

군축실헌 문제의 
'唱상에 

있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

상되고 있읍.

C) 정보교환조치는 남북한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오해나 오

판에 의한 군사충돌 가능성의 감소, 정례적 정보교환에 의한

상호신뢰의 조성, 실질적 군축협상 추진에 요구되는 관련정보

의 획득 兮 남북 씽-방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애 크 게 기여하는

획기적인 신뢰구축 조 치가 될 젓임,

O 그러나 정뵤교촨 조 치의 이헹에 있어서는 정보의 신뢰성이 반

드시 보장되어야 하머 이를 위한 제도적인 확인조치가 병행되

어야 함.

O 이러한 개넘을 거초旦, 군사공동위원최 협상을 통해 남북간

7비통제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남북 정보교환 조치에

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교

환의 펄요성, 대상정보, 시행절차 및 상방향을 중심으로 논

의하고자 함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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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교환의 필요성 / 중요성

O 전쟁발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

상대방에게 서로의 군사적 실체를 내보임으로써 투명성

(Cransparency)과 예측성(predictability)을 높이도록 해야 하

며,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 정례적인 군사정보의 교 환이 펼수

적임.

- 즉, 남북간 군사력의 보유 및 배치현황, 운용계획 등에 관한

군사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할 경우, 오해외- 오판을 방지하

고 상호신뢰를 조 성하여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나

갈 수가 있는 것임.

O 정보교환은 신뢰조성 목적 이외에도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

기 위한 군비제한, 감축, 검증 등 실질적인 군비통제 과정의

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침임. 정보교환은 제반 군비통제

조치중 가장 핵심사항이 되는 바, 이러한 정보교환의 중요성

은 다음과 같은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함.

- 안뵤상 먼감한 군사정보의 교 환은 쌍방간 우호적 의도의 매

우 중요한 의사표현임.

- . 협상을 통한 정보교환제도의 구축여부는 그 자체가 군사회

담의 성패를 가늠하는 지표가 됨.

- 정보교환문제에 대한 함의의 거부는 곧 이를 거부하는 측이

진정으로 협상에 임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의미함,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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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상호 대결-T-도하에서의 정보교촨은 교 환된 자료의 정확성에

따라 그 성공여부가 딛려있음. 유럽의 상호균형김-축협상

(MBFR)이 1973넌부터 15넌동안 무려 400여회를 -1듭兎으나

項국 실페로 끝나고 %았던 것은 그 주된 요인이 NATO와

WTC간의 상호 제시퇸 자료의 탈신에 기연했던 깃으로, 이는

정화한 정보의 교 환이 군비통제협상 성패의 관건임을 말해주

는 좋은 사례인 것임,

O
「

납북기본힙-의서. 불가침분야 제12조에서 정보교환문제에 대

해 냠북한이 %칙적인 합의를 본 섯은 상호 정보를 교 환하지

않]서는 불가침합의의 실질적인 보장이 어러울 것이라는 공

통된 인식이 직-용한 겻으로 볼 수 있음.

. - 이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

에서는 불가침 힙-의사항을 상대방이 성·실히 骨수하고 있는

지를 확인한다는 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.

정보교환의 범위 및 대상자료

O
「남북기본합의서.에 따라 납북간 정보교촨이 요구되는 합의사

항 의제별 정보교환은 대체로 신뢰조성 차원의 정보교환과 군

축실헌 및 검증 차윈의 정보교환으로 구분될 수 있음.

특히, 군축실힌에 있어서는 정보교환이 매 군축단계의 사전

조치로서 이루어지도록 힘-으로써 군축이행과 검증수행에

펄수적인 기초자료의 획-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해야함.



- 따라서, 군사공동위원회는 각 의제별 관련 군사정보의 교 환

원칙과 그 절차를 쌍방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

부속합의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.

O 군사공동위왼회가 정보교환조치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할 시

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보교환의 범위와 대상자료를 명시

하고 합의하는 일임.

- 남북한간 신뢰조성과 군축실헌 대비를 위한 정보교환의 범

위 및 대상자료는 자국의 군사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

서의 군사조직, 병력, 무기체계, 군사시설, 군사비 등을 포함

하고 있음.

- 일단 정보교환대상의 범위외- 대상자료를 식별한 이후에는

세부 대상자료의 작성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됨. 대상

자료의 작성수준은 군사역량의 실체 파악이라는 정보의 효

용가치 측면, 교 환대상 자료의 작성 용이성, 향후 교 환된

정보의 검증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.
w

. O 정보교환 범위와 대상자료는 군사력 보유현황, 군사력배치 및

운용현황, 군사비현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.

- 군사력 보유현황은 정보교환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주요

지상군부대의 지휘조직/병력1기체계, 전단/전대급 이상의

해군부대 정보, 비행단/항공단급 이상의 공군/육 · 해군 항

공부대 정보, 동원예비군 정보, 유도무기 정보, 군수지원시

설 정보, 군수산업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.

- 

101 
-



군사력 운용힌힁-은 익년도에 게획된 어단급 이상 부대의 병

력/무기체게 배치계획에 관한 정보와 특정 주요지 (전방지

역, I]MZ 등)의 군사력헌쵱-을 포함토록 함.

. - 군사비는 의넌도의 총액을 포함하어 군별 예산 및 힝-목별

예산내역이 포함되도록 함.

O 한편, 정보교환의 수준과 힘-께 1 위와 대상자료는 북한의 폐

쇄적 성향과 합의서 채택의 가능성을 감안할 경· 1기단계

에서부터 전 대상에 대해 일팔 교촨해는 젓보다는 - 선 일차

적으로 우리의 국]A-백서 수준의 전체로서의 개력]적인 정보를

교환토록 하고, 그 이후 정뵤교환의 범위외- 대상자료 및 수

준을 탄게적으로 학대시키도록 하는 것이 신뢰조성 차원에서

바람직할 것임.

정보교환 절차 및 시행방향

O 남북한간 정보교촨의 목적은 불기-침분야 제12조에 따라 일차

적으로 신뢰셩있는 정보의 정례적 교환을 통해 군사력힌황과

운용에 관한 平 성과 애측성을 증데시켜 군사적 신뢰를 조성

하는데 있음.

- . 

그 러나, 정보교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억제에 펄요한 군

사력의 보유 및 운용을 제한 또는 통제하는데 요구되는 기

초지-료를 제공하는데 있음.

O 정보교환의 대상은 공개하어도 안보상 별 지장이 없으면서 상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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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 신뢰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자료부터 우선적으로 교환

토록 함.

- 이후, 군비제한/감축과 같은 군비통제 본연의 목적을 위해

공개를 꺼리는 핵심적인 군사정보로 그 교 환대상을 점진적
으로 확대, 시행해 나가도록 함.

- 이러한 정보교환이 남북한 쌍방간에 선언적 차원에서만 그

치지 않고 실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천성 보장을

위한 제도적 장치를 장구해야 함.

o 이에 따라 남북간의 정보교환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

는 것이 바람직항.

' 

7 단계별 교 환대상자료를 선정

- 제1단계에서는 군사력 구성의 핵심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

등에 관해 「
Milita ry Balance, 또는 「

국방백서,에 제시된

수준의 개략적인 군사정보가 교환되도록 함.

- 제2단계에서는 좀 더 민감한 군사사항에 관한 정보로 그 교

환대상을 확대해 나가되, 제1단계 교 환자료와 함께 군사력

변화를 의미하는 추가배치에 관한 정보 및 군사력 운용형태

를 예측케하는 주요지역의 군사력현황이 추가적으로 교환되

도록 함.

- 제3단계 군사교환대상은 1, 2단계 교환자료에 추가하여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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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단계를 고려하어 전반적인 군사정보가 상세한 수준까지

교환되도록 대상범위를 획대해 나감.

卷 정보교환과 판린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님을 통일

- 납북한은 그 동안 상이한 군사체제의 유지로 무기 및 장비

분류 체계상에 있어서 그 개념이 다른 접이 많음.

. . . 주요 군사용어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없을 경우에는 합의사

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교환된 정보의 확인탄계 또는

군축이행 및 검증단계에)h-1 사창측과 피사찰측간 논쟁이 깔

생할 소 지가 높게 핑.

- 따라서 정보교환 이행단계에서 잠재적인 분쟁소지를 제거하

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관련용어의 개념통일 쟉업을 사전에

해두어야 함.

卷 정보교환 방법 및 시기 결정

- 교환데상정보는 -7-선 판문점에 셜치키로 된 남북연락사무소

를 통해 쌍방 국방책임자가 서멍한 합의된 양식의 문서로

천달토록하되 정뵤의 유효일자를 명시토록 함.

- 정보교환의 시기는 단계별 추진 기본방향에 따라 긱- 탄계벌

교 환대상자료에 대한 최초의 정보교환 이후 매년 12월중 정

기적으로 교 환토록 함이 바람직함. 교환된 정보에 대해 수

정사항이 발생시는 수시 통보하도톡 함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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和 정보교환 양식 설계

- 교환대상정보는 상호 작성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에 편리하도

록 일정한 양식으로 교환하도록 통일함.

a

卽 정보교환 합의서 채택

- 정보교환이 정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속합의서

형식요로 관련규칙을 정하여 이를 채택해야 함.

. - 이러한 합의서에는 쌍방간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비제한/군

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정뵤교환의 기본취지에

입각하여, 양측의 군사적 실체에 대해 투명성과 진실성이

보장되도록 관련사항이 분명히 명시로1도록 함.

卷 교 환정보의 정확성 평가를 위한 확인/걸증절차 병행 용

- 남북간 협조적 자세로 신뢰성있는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인

군비통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교환된 자료의 진위여부

를 판단하는 평가작업이 매우 중요함.
團

w

- 이를 위해 현장사찰 위주의 적절한 검증조치가 정보교환 절

차와 함께 필수적으로 수반되도록 함.

정보교환의 협의/실毛단계에서의 문제점

O 정보교화조치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차원에서 당면할



곤란한 문제는 교환핀 자료의 부정픽-성에서 曾생할 것임.

- 이것온 쌍방간 근원적인 군사적 불신에 기인하는 짓이나 서

로 의 군사럭 평가기준이 상이한 것도 그 윈인이 됨.

- 따라서,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비교적 정획-한 군사자료를

제공한다는 것은 합의사항 실천에 대한 협조의사의 표시이

머 싱-데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임.

만약 어느 일방이 그 들의 군사자료를 허위로 제공할 경우,

검증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가 허위임이 드 러날 것

이므로 졀국 상대방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최악의

경우에는 합의자체의 파기에 이르는 사태로 진전될 가능성

이 큽.

O 북한이 남북간 정보교촨조치를 과연 성실히 이행할 젓인지에

대한 의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근거함.

- 

극도로 페쇄적인 북한사회에서는 군사정보의 획득이 어려운 .

반먼, 개방적인 한국사최에서는 이미 상당한 부분까지 공개

되어 있어 획득이 용이한 편임.

비록 2/-체적인 교毛·자료의 대상을 합의서상에 멍시하더라도

북한은 형식키이고 무용한 자료의 공개에昔 n-]무블 소지가

큼.

- 

북한이 제공하는 자료가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높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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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북한은 아측이 제공한 군사자료를 군축우선 주장에 이용하

거나 또는 주한미군 관련정보를 그 들의 미군철수 주장에

악용할 가능성이 있음.

O 북측은 정보교환의제의 협상초기단계에서 상호핵사찰 협상선

례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전력에 대한 정보 및 사찰요구를

끈질기게 주장할 가능성이 큼.

- 주한미군 관련정보의 포함여부는 주한미군의 볍적지위으]-도

관련이 있어 이 문제가 자칫 정보교환 의제에 대한 남북간

협상을 교 착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

야 함.

G 남북간 정보교환에 주한미군을 포함시킬 경우는

- 남북간의 군비통제협상시 주한미군전력이 한국 군사력의 알

부로서 간주되도록 하는 방범과,

- 주한미군 관련정보를 단순히 남북간의 신뢰조성 차원에서만

교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.

O 또한 북측이 제공한 자료가 허위정보임이 드 러나거나 현장사

찰시 . 기만책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문제도 중

요한 사안중의 하나임.

- 북측의 위반사실이 발견뒬 경우 일차적으로 평화적인 방법

으로 협의 · 해결토록 하되, 만약 위반사실의 정도가 크거나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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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요구를 무시할 경우 최종적으로 정보교환 합의자체의

파기V 불사할 것이라는 짐을 북측에게 분명히 인식시킬

괼요가 있읍.

정보교촨의제의 대북 협상방향

. 현재 남북한은 지난 92년 2월 「기본합의서, 및 
「한반도 비핵

화선언.이 발효된 이후에도 상호헥사찰, 남북이산가족재회 문

제의 미해결로 정치적 . 군사적 신뢰조성은 한발짝도 나가지

못하고 있는 실정입,

. . . 북한은 ].972넌이후 남북대화를 그들의 정치선전의 장으로

이용해 왔으며, 지급도 그러한 대남자세를 버리지 않고

있음.

. - 북측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기존 대남정책을 변겅시키고 진

정한 평화공존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, 군사문제에 대

한 냠북간 협상에서 실짇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

볼가능한 일입.

O 특히, 군사공동위원회의 주요 협상의제인 정보五환문제는 북

한이 폐쇄정책을 -7지하고 있는 한 그 실현성이 의문시되는

것은 물론, 교 환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/검중 의제에

있어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에상되고 있음.

. . 이것은 정보교환조치가 기본합의서를 통해 왼칙적으로 합의

된 바 있으나, 헌재 남북한은 이에 대하어 상반된 입장울

보이고 있기 때문임,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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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즉, 아측은 정보교환조치가 상호 신뢰구축 및 군사적 투명

성 증대에 기여하며, 군사공동위원회의 협상추진을 위한 필

수정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추진 입장을 가지고

있음.

- 반면, 북측은 이미 한국요로부터 군사정보의 수집이 용이한

실정이고 또한 그들의 군사기밀을 계속 유지하고자 원하기

때문에 정보교환조치에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

고 있음.

- 따라서 북측은 정보교환 추전에 응하더라도 제한된 군사정

보만 제공하거나 형식적이고 위장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

이 높고, 또한 아측이 제공한 자료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할

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임.

o 남북간의 정보교환조치는 남북관계의 하부구조에 속하는 이

슈임.

- 따라서, 남북대화의 장애가 되고 있는 주요 헌안문제가 해

결되고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루어 질 경우 군사차원에서도

긴장완화의 여건이 마련되는 가운데 정보교환문제도 쌍방

간 호혜적 입장에서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정보교환의 대북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는 단 · 중장기적 목표

를 설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추진전략을 세워야 함.

· 단기적으로는 신뢰구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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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중 ·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平명성 증대 및 군비갑축/검骨

필수자료 확보에 V는 것이 바람직함.

- . - 히, 정보 
'

c환 시헹과정에서의 북측의 기만의도를 사전 봉

쇄시키기 위해, 적절한 확인/겁증장치가 병행 적용되지 않

는 한 어떠한 헙상안도 타결될 수 없다는 접을 북한에게

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었음. 
-

O 정보교환조치가 군사공동위윈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에

대비한 -(리의 대첵]s-향으로서는

1 국방부내에 자체 추진위원회를 편성하여 세부적인 정보교

환 및 확인/검증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하고

卷 군사공동위윈회의 초기단게 협상에서 정보교환 의제가 우

선적으로 타걸되도록 하되 북측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

정보교횐·과 획-인/김증의 병행 추진방안을 합의토록 하며

卷 01쉼부 · 합참 · 군사공동위윈최간 정보교환과 관련한 업무

의 협조체제를 정립하도록 하고

和 기존 정%-획득체게와의 기능연게 및 보조 획-인수단을 확보

토록 하며

卷 북측의 주한미군정보 -(선 요구에 대비하여 미측과 사전협

의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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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170만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

한반도에서 남북한간 상호 정레적인 정보교환체제의 마련은
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첩경이란 점에서 2

의의 매우 큼.

O 특히 북한이 그 동안 공개를 회피해 온 군사정보의 남북 상호

교 환에 관해 긍정적이며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, 군사공

동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 환절차의 합의가
가능하게 될 것이며, 합의된 사항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분

단이후 누적되어 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게 되
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은 틀림없는 일임.

O 정보교환제도 자체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

정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들이 대平됨으로써 
'

정보교환 실시의

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.

-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에 있어서 정보교환문제가

국제환경 및 남북간의 정치적 화해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

있는 점을 인식해야 함.

- 한 · 중수교 등 최근의 국내외 정세변화는 우리에게 유리한

입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으며, 북측도 이러한 시대변화

를 계속 외면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점진적 개방

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

는 안되며 이러한 북한변화 가능성을 대북협상전략 수립에

있어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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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한반도의 안정과 펑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

군Id]감축에 앞서 긴장완화의 헥심요건인 군사적 투명성 증

대와 신뢰조성이 선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1노력을 기울

어야 함.

우리는 그러한 노 력의 일촨으로 7리의 정보교촨방안이 조

건없이 조 기에 합의 · 실친될 수 었도록 북측을 적극 설득

시켜 나가되, 협상성과의 성급한 기대를 위해 다른 주요 사

안을 양보한다거나 협상윈-칙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우를 %

해서는 안될 것임.

a

o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정치·경제3 어려움을 안고 있는

것은 사실임.

· 그러니- 가까운 시기에 북한사태가 급변할 것이라든지, 북한

이 조만간 중국식 개방·개혁과 함께 납북 평촤공존 방향으

로 니-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감은 전혀 오산일 수도 있음.

-

- 남북간 군사정보의 교환조치만 하더라도 북한이 그 들 스쇼

로 페쇄정책의 고리를 풀지 않는 한 당분간 합의 가능성은

걸코 기대할 수 없는 사안임.

O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인네심을 가지고 대북국력우위를 바탕으

로 닙-v- 2사헙상의 주도권을 지속직으로 행사해 나가야 할

깃임.
< 남만권 · 김명전(국방연구뭔), 

'

남북란 정보교환조치의 習의 . 싣천방향'4,

국방강론('94.10) 3집 6권 > 
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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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무력블사용 찌

O 향후 북한이 무력남침을 재개한다면 
'

기습공격'이 유일한 대안

일 것임. 즉, 북한은 남북간 관계개선 추전여부에 상관없이

기습성공의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주저없이 낱침

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음.

O 특히, 남북한간 훈비통제가 추진되고 있는 환경하에서도 이러

한 가정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는 현 김정

일체제가 향후 남북간 접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남군

사정책을 쉽게 변졍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임.

O 또한 북한의 전략적 기습의 기초가 되는 군사사상과 교리상의

특성도 김일성 생존시와 변함이 없을 것인 바 이를 요약하면

다음과 같음.

T 북한은 소련군의 정규전 사상과 중공군의 유격전을 원형으

로 하고, 월남전과 중동전에서 얻은 기동전·화력전·속도전

교훈을 바탕으로 소위 
"

주체 용병의 원리"라는 독자적이고

공세적인 군사사상으로 발전시켰음. 
-

卷 이러한 군사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격전 수행이 가능한

부대배치와 부대구조를 갖추고, 기습젼략을 전쟁지도의 중

요한 원칙으로 정림함으로써 모든 전투에서 불의에 상대

방을 공격하어 전장주도권을 장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.

- 또한, 군사행동에 있어서도 속도에 의한 기습효과를 최대한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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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먼서 기갑·기계화부대 등의 기동전

력을 대폭 증강하어 전진 배지시킴과 동시에, 지·해·공 특수

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24개의 특수여탄을 완편함으로써,
' 

기동전력 1 수전 전력'에 의한 고도의 기습태세를 완료한

상태에 있음.

卷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전략 목표를
"

한국군 주력의 조기격멀로 미군사력의 종원 이전에 한반

도를 석권"하는 데 두고 있음,

이것이 여의치 않으면, 전%적 요충지를 신속히 점령하어

한국군의 주력을 한수이북에서 무력화시킴으로써 유리한

졍치협상의 조건을 조 성하러고 할 것임.

(瓦) 북한은 전략적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비

밀주의에 의한 기도비너과 대납위협과 평촤공세를 교 대로

사용함으로써, 아측의 대비태세에 혼란을 조성하고 기습효

과를 배가시키려 할 것임.

과거 길일성은 민보성 간부최의에서 
"

지상군은 주력을 격파

하면서 속도전을 전개하고, 겅보벙은 제2전선을 형성, 후방

을 교란하며, 해·공군은 시간내에 주요 항구 폐쇄와 제공목

표를 무력화하고, 예비진력은 정-77-군 충원과 후방방어를 담

딩-하라"고 지시한 마 있음.

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, 
"

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

있다가 내일이라도 냠조선 인민들이 요구할 때는 2T 응

- 

l I4-



할 수 있게" 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며, 오눌날은 암담한

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정-v-군의 화력과 기동력을 계속 증

강시킬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특수전 부대를

보유하고 있음. 
'

O 한편, 북한의 작전술은 배합·속도전 전략을 실현키 위해 전투

력의 집중 및 분산으로 조 화를 이루면서 신속한 기동으로 아

측에 접곤하고,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전술적 영활성을

발휘함으로써 기습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

음.

- 향후 북한이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술 수준의 기습방

책은

· 불량한 기상과 야음을 이용하여 아측에게 불리한 시기

를 선택하여 선제타격을 실시하고
· 배합전략에 의한 전후방 동시 타격 및 종심 기동전에

의한 기습을 갑행하고
· 결정적인 방향에 대량의 전투력 집중, 강력한 화력과 신

속한 기동력을 발휘하며
· 핵무기, 화생무기, 장거리미사일 등 다량의 신무기를 적

시 으로 사용하고
· 아측의 조기경보체제를 혼란시키기 위해 교묘한 기만방

책을 구사하며
· 땅굴 등 예기치 않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것임.

O 만일, 이으]-I 같은 북한의 기습전략과 작전술이 한반도에서 성공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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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으로 구사된다면, 북한군은 주공지역에서 재래식 전平효과

의 수요인을 극대촤시키머, 우세한 기계화부대 운용에 있어

서 부대기동의 이점을 배가하고, 전방전력에 대한 막대한 벙

참지원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릴 것임.

G 반면, 아측은 동원 및 증원계획이 파탄됨으로써 초전방어계

이 무력화되고, 전쟁지도부 및 국민에게 극심한 혼란과 공황

을 야기시킴요로써 전쟁게획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을

것임,

G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현 난<+을 타개하고 숙린을 달성함에 있

어 기습이 가장 매럭적인 대안이 될 수가에 없음. 반면에 한

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젱재발

방지와 군사적 안정을 위해 북한의 기습의도를 포기시키고,

나아가 납북한 군비통제 - oc약을 통해 북한군의 기습능력을

제거 내지는 제익<하는 것이 핵심현안이라고 단언할 수 있울

것임.

(1) 남북한 군비통제 이전 북한의 무력사용 가농성

O 납북한간의 관계에는 진진이 없는 반면 미북간의 접촉은 꾸준

히 이루어 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불안한 안보상황이 진전

된다먼, 
"

주]정일을 위시한 북한의 권력총이 그 들 4권의 존제

이유이자 염원인 
'

적촤통일을 총검으로 열기. 위해' 과언 기습

납침을 걸심할 수 있을 젓인가 
"

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

그 해딤-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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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러나 기습을 감행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시나리오로

이루어 질 것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빈

번히 무색케 하는 북한의 예측 불가성을 감안할 때 그 들의

의도를 간파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음.

- 그렇다고 해서, 
"

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북한은 통일달성을

무력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북한의 집념과 파

행적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대남적화전략의 가시적인 변화

와 파괴적인 군사력의 근본적인 감축이 없는 한 안보차원

에서 매우 위험한 속탄이 아닐 수 없음.

- 따라서 현 상태에서 이러한 안보위협을 제거시키기 위해서

는 공동안보의 개념에 입각한 냠북한 군비통제 규약의 적

용밖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임.

O 한국전쟁 이래 끊임없이 지속된 납북간의 경쟁적인 군비증강

으로 인해,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무력충돌의

가능성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

에 더욱 그러함.

- 군비경쟁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하면, 어느 일방이 자국의

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군비를 증강할수륵 상대방은 반비

례적으로 안보불안감을 느 껴 대응적인 군비증강 조치를 취

하게 되고 이는 또한 상대방의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악순

환을 초래함에 따라 쌍방은 결국 안보딜레마(security

dilen1rna 에

� 

빠지게 되는 것임.

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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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납북한간의 불안정한' 군사관계도 여기

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. 그러나 군사적 위협이라는 측면

에 볼 때 그 러한 딜레마의 원인이 북한의 호전성과 군사력

7위에서 언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.

O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한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헙이 아니라

홉수통일 우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며, 이러한 흡수통일의

위헙성 떼문에 안보딜레마의 일반적 돌파구로 앞려진 군비통

제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임.

군비통제에 옹할 겅-(, 북한 지도부는 유일한 비교우위인

그들의 군사력이 익·화됨으로써 대납적화의 꿈을 포기하지

않으면 안될 것이고 정권유지 및 체제생죤에도 급급해야

하는 이중의 부담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젓 같읍.

. 이러한 북한판 안보딜레마는 북한이 한g-보다 군사력의 양

적 - 세에도 불구히Jl 경제력에 있어서 일세한 입장에 처

해진 80넌대 이후부터 심긱·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고, 그

들이 헥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도 대납일세를 극복하

기 위한 안보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읍.

O 최근의 
「

국방백서.에 의하면, 한미언합군의 재래식 군사력이

90넌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군사력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

밍-하고 있읍.

. - 북한측도 이러한 전망과 추세를 분명히 인식하고 았을 젓이

며, 특히 90넌대 후반기는 그 들에게 있어서 대납군사모헙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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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임.

- 따라서, 북한 지도부는 체제생존을 위해 다음 두가지 행동

방향중 한가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
- 그 들에게 유리한 정치·군사적 
'

기회의 창'이 완전히 닫히기

전에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지원 단절 등 단기간에 걸친 여

건조성후 기습 인 무력도발을 통해 남한적화를 닿성.

- 체제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남적화목표를 변

경,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점진적인 체제개방과 개혁을 통해

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.

O 남북평화공존이 북한정권에게 초래할 부작용을 잘 인지하고

있는 김정일 집단이 한반도 적화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

멀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但음.

- 북한이 최근들어 비록 고립정책에서 다소 변화의 징조를 보

이고 있으나, 체제위기의 타개책으로 적화전략을 포기하고

평화공존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찾아 볼 수

없음.
a

- 오히려 단기적으로 핵문제로 인한 대미협상의 성공은 그 들

이 원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오판을 심어주게 됨으

로써 기습적인 군사도발 가능성이 도외시될 수 없는 상황

요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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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역사적으로 과거의 전쟁이 어떻게 발발되었고 어떤 경우에 선

제공걱을 개시兎는가를 j-/한 학자들은 한 q-가가 다음과 같

은 조건을 충족하게 될 징우 선제공격을 감행, 전4을 일으켰

다고 주장햐고 있음.

- . 조건 1 : 공세전략을 신봉한다.
- 조건 2 : 전서전에 의해 속전속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

진다.

조건 3 : 시간이 겅과함에 따라 군사력 우위가 소멀될 項을

E-려한다.
. 조 4 : 신제 무력사용이 가능한 대내외 . 여건이 조성되어

야 한다
- 조건 5 : 선제 무럭사용이 가능한 전투준비태세가 矣춰져야

한다.

O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는 현 시접에서 북한이

위와 같은 
'

선제공걱의 다섯가지 조건'을 거의 구비하고 있는

것으로 돤탄되기 떼문임. 특히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겅

우, 네번쩨 조건은 북한정권이 선제 무력사용을 결심하는 데

결정적인 촉진제의 억할을 할 것으로 보임. 상기 5가지 조건

이 북한입장에서 이미 충족되었는지, 아니면 여하히 충족되어

가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.

1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전략이 
'

공세진략'이라는 것은 멍백한

사실임.

- 북한군의 
'

공세전략' 채택은 김일성이 생전에 제시해 놓은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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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

군사전략의 근본원리'에서 
'

결정적인 공세작전 감행'을 특
a

히 강조하고 있고, 헌재의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그러한 군

사전략 개념은 불변하고 있는 것임.

卷 북한이 유사시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전을 기도하고 있다는

증거는 자명함.

- 6.25남침의 실패요인과 전격적인 중동전 등을 교 훈삼아 수

립된 북한의 단기 속전속결전략은 미군의 군사적 능력, 한

국의 전쟁잠재력,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을 감안할 때, 그 들

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전쟁수행전략이 아닐

수 없음.

- 따라서 김정일의 대남군사정책도 김일성의 전철을 밟지 않

을 수 根으므로, 전면기습공격을 통한 전쟁주도권 장악, 전

후방 동시전장화에 의한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전

략구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. .

- 남북간에 존재하는 전력격차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속전속

결이 가능하리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요소임. 북한은 
'

속

도 전'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이 전격

작전을 감행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 있음. 남

북간의 이와 같은 심각한 전력격차는 김정일로 하여금 남

북한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기습공격에 의한 속전속결로 군

사력에 의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

히 있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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卽 북한은 대남 경제력 역세로 현재의 군사력 우위가 곧 소

밀할 것이라는 우러를 그 들의 의지로 조 기해소시키려 할

것임,

- . 한-s-이 건실한 경제성장을 밑밤침으로 착실하게 전력증강을

지속한다먼 남북간의 전력걱차가 조만간 소멀될 것임은 명

백힘-,

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 김정

일은 너무 늦기전에 모'험을 김행해야 한다는 장박관념에 사

로 잡힐 수 있음.

- 

북한은 데남 군사력 우위를 -7지하는 한 적화통일을 선제공

격에 의해 구헌하려는 깅-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.

- 님-북한 군사럭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북한의

선제공격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는 젓임.

卽 북한은 제네바 헥협상 타졀로 획득 가능한 제반양보를 최

대한 이용하여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조성의 호기로 이용

할 깃임.

최곤 핵협상을 둘러싼 북한의 대나1외 정세를 김안할 경-(,

북한은 그 들 입장에서 네번째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

고 오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음.

- 

북한이 단기>으로는 김정일체제 강화, 경제난 해결, 국제적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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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립 탈피 등을 위해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정

치·경제·군사적 실리를 취하려 하지만, 궁극적으로는 대미

평화협정체결 실현으로 T/3훈련 영구중지, 주한미군철수

등과 함께 북한·미국과의 적대콴계를 해소함으로써 한미

연합방위체제를 약화시키려고 획책하고 았다고 보아야 할

것임.

的 북한은 전체 전력의 65% 이상을 평양-원산 이남에 전진

배치된 상태에 있어 부대전환 없이 즉각공격을 감행할 수

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.

- 즉, 지상군은 61개 사단·여단 중 43개를 전방에 집결 보유하

고 있어 유사시 현 배치상태에서 즉각공격 및 후속 투입이

가능함으로써, 북한의 선제 무력공격시 아측의 조기경보시

간은 12시간 정도로 판단되고 있음.

O 요컨대, 북한은 대냠전략 차원에서는 통일전선 공작 및 한국

사회의 혼란을, 대미전략차원에서 기만적인 협상전술 구사로

실리를 획득함과 동시에, 핵·화생무기 확보에 추가하여 장거

리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, 빠른 시기에 남한을

무력통일하겠다는 기본목표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.

- 북한은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, 군사적으로는 장

비현대화 추진, 기습능력 확대, 병력·장비의 전방배치와 주

민·군장병의 전의고취 등 전쟁준비 강화의 고뼈를 늦추지

않고 있는 것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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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북한은 무력통일을 걸심힐- 기최를 포착하거나 그러한 어진이

조성된다변 기습공걱으로 신속히 전승을 달성하지 않으면 얀

된다는 짐을 알고 있을 것임.

미증원군이 도착하거나 아 의 방어준비가 완且되기 이진에

한국군의 주요 전平부대를 격)철하고 최소한 수도권을 장악

해야 하기 문임.

O 이러한 멕락에서, 북한의 진%목표와 가능성있는 기습시나리

오는 다음과 같이 제시뇔 7 있음,

전더]목표로는 
"

미국의 군사개엽 기회와 능럭을 박탈함으로

씨 본격적으로 미증윈진릭이 투입되기 이전에 한반도를 기

合공격으로 석권하어 공산화동일을 달성하는 것"에 吾

정치적으로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과 국교를

수립하고 대미펑화협정을 체걸힘-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익7

화시킨 후, 남북대화暑 포힘-한 위장 평화공세와 외교적 책

략으로 도曾기도를 은페힘-으로써 한미양국의 대북 경계심

을 이완시킴.

- 군사적으로는 장기간 반복퇸 3지도발과 부정기적인 대부대

훈린을 실시하여 만성적인 긴장을 강요하고, 공격준비를 은

페하기 위해 남한측의 국민과 전쟁지도부의 관심을 전환시

키기 위하여 전파매체를 이용한 역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만

고]- 기도비 으로 전략직 기(의 성공을 보장함,



O 한편, 현재와 같이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외교의

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체제도 비례적

으로 경계와 대비를 강화할 것이므로 역설적으로 기습의 가

능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根음. 따라서 쟉전적인 기습요소를

희생하고 전략적인 기습의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

성이 보인다면 북한이 남북한 군비통저]에 나서지 않을 이유

가 없을 것임.

(2) 남북한 군비통제하 북한의 무력사용 가능성

O 남북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
'

북한의 무력

사용 가능성'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음.
q

- 이론적으로는 군사적 감시기술의 획기적인 향상과 사찰검증

의 강화로 인해 재래식 전력에 의한 공자의 전면전 기도가

초기에 노 출될 것이므로, 점차 기습공격이 불가능해 질 것

이라는 것이 군비통제 분야의 일반적인 견해임.

- 또한 정교한 공중탐지와 고도의 첩보처리기술에 의존하는

새로운 형태의 감시·검증능력이 전쟁기획상의 제반 가정을

재고토록 강요할 것이라는 점도 오늘날 군사전문가들의 보

편적인 인식임.

O 더욱이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정보체제의 우수한 실시간 정보

수집능력으로 인해 북한의 의심스러운 주요 군사활동은 조기

에 포착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 
'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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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. . 또 한 남북한간 군비통제가 추진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기존

정보체제에 추가하여 합의된 검증조치에 
.

의한 헌장사힐도

위성감시 및 공중정찰에 의해 탐지된 특이칩보를 확인하는

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.

- 나아가 남북한 군비통제합의의 실毛단계에서는 대31-모의 협

조 된 공격을 위한 북한의 은밀한 준비는 광범위한 사전징후

를 아측에게 제공함이 없이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볼 수

도 있음.

G 소위 
'

현배치에서의 공격'도 최소한 12-24시간의 추가적인 경
고시간을 허용할 것이므로 북한의 속전속결전%C의 수행은 점

차 위험부담이 커질 것임.

- 혁신적인 투명성 兮대조치로 인해 향후의 남북한 군비통제

환경에서는 북측의 공격결심에 따른 준비태세 초기에 아측

은 신빙성있는 경고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 때

문임.

O 그 러나, 이러한 
'

平명성의 증대'로 기습공격을 불가능하게 만

들것이라는 가정은 다읍의 썰가지 논리에 의해 셜득력을 갖

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,

co 아측의 첨단감시 기술에 대한 과신 제

오늘날, 감시분야의 발전이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

성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온 사실이나, 그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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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학기술의 발달은 사실상 전략적 기습을 방지하는 데 별

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.

- 왜냐하면 장거리미사일과 항공기는 경고없이 고도로 정확한

대1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, 전투태세가 완비된 기계화

부대를 주둔지에서 전선으로 이동시키는데 요구되는 시간도

과거의 일자나 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변함으로써

첨단감시기술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

하기 때문임.

卷 북측의 기슴준비를 위한 기만 가능성 문제

-

"

전쟁승리의 가장 핵심요소가 기습이라 한다면, 기습성공의

열쇠는 바로 기만이다"라는 관찰은 과거 전쟁역사가 증명하

고 있음.

- 일례로 Barton Whal y 가 1914년부터 192년까지 68개의 전

략적 기만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, 기습의 성공율은 92%, 기

만으로 승리한 사례가 7%였음. 동 기간 중에 47건의 작

전 및 전술적 기만 사례 중에서는 91%가 기습을 달성하여

승리하였음. 또한 공격의도에 관한 세부적인 군사계획이

사전에 누셜된 경우도 10건이 있었으나, 5건은 세심하게 조

작된 기만이었으며, 나머지 5건은 순수한 보안위규였음.

처음 5건의 기만계획은 전부 
'

진짜'로 받아들여 졌으며, 5건

중 4건의 
'

젼짜'계획은 기만으로 치부되었다고 함.

- 따라서, 한반도에 있어서도, 북측의 기습가능성은 바로 
'

기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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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가농성'과 직졀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음. 남북간 군비통

제조치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이 기습공격을 결심한다면 사

전준비행동으로 기만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은 재인할 펼

요도 但음.

북한은 기만목적상 아측에게 허위정보를 사실정보인 젓처럼

믿도록 만들기 위해, 최초에는 의도>으로 정확하고 검중이

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.

- 에로서, 부대이동이나 기동상황의 사전통보, 정보교환조치

등과 관련하여 초기단계에서는 성실한 이행을 의도적으로

아측에게 확신시킴으로써 불신감을 완화시키고, 실제 기습

준비과정에 있어서는 허위정보와 사실정보를 교 대로 사용

하여 아측을 기만할 수 있을 것임.

- - 투명성조치는 기습방지에 미미한 기여를 하거나, 오히려 기

습을 시도하려는 북측에게 기만도구를 추가시커 주고 아측

에게는 정상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교란시키는 역기능을 초

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飯음.

- 이는 북한의 기습의도가 일정시점에서의 오해나 오산에 의

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, 뿌리깊은 대남적화 집념을 무

력사용과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발생

하는 젓이머, 또한 기습공격-皇- 준비하면서도 정상적인 사전

통고나 참관단 초청 등으로 아측에게 허위의 안보의식을

심어 줄 수 있기 떼문임.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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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

卷 이상징후의 모호성에 대한 평가상의 문제

-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현상은 과도한 반응이

위기를 악화시키거나 상대방에게 도발의 구실을 제공한다

고 믿고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기 때문에 발생함.

- 공자는 방자의 첩보수집기관에게 불가피하게 탐지될 사실정

보에 덧붙여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판단의 불확실성을

증대시킴으로써 방자의 의사결정을 혼란시키고 대비태세의

속도를 둔화시켜 기습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임.

- 또한 아측의 검증조치를 포함한 각종 정보획득수단에 의해

수집되는 기츱 징후들도 분석단계에서 상당한 모호성

(ambigdity)이 예상되는 바, 이때 모호성이란 징후의 진위

여부에 대한 정확한 식별여부외- 관련된 불·투명성을 말함.

- 대부분의 경우, 수집毛 징후는 정확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

혼재되어 있으므로 진위여부의 식별작업에 신뢰성을 높이

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징후를 수집하게 되나, 그 경우 경보

발령시간이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임.

- 수집된 징후에 대한 평가에서는 징후성격의 상반성이 혼재

되어 계량적인 분석이 어렵고, 객관적인 분류기준의 부재로

분석자의 겅험과 직관에 크 게 좌우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

심임.

- 더욱이, 북측이 기만책을 사용할 경우 아측은 징후자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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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획-성에 추가하여 허위4보의 과다로 위기시 북측의 특

이한 군사 행동에 대한 식벌상의 모호성이 가중될 것이

므로 아측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직-업은 상딩-시간 지연될

것임.

- 따라서 남북간 군비통제조치의 이행과정에서 검중조치 동에

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타 수집기관의 정보로 보완되기 이전

까지는 일단 의문시해야 할 임.
a

和 이상징후에 대한 아측의 과소 또는 과잉반 문제

- 아측이 군비통제조치의 이행과정에서 북측의 위반사항을 발

견할 경우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거나 또는

과잉평가를 하지 않도록 -7의할 괸요가 있음.

- 일단은 안보모험의 최소촤라는 원칙에서 과소반옹보다는 과

잉반옹이 바람직하지만, 최악의 경우 상습적인 과잉반옹은
"

cr y W() If" 상테에 삐-졀 우려가 있음.

-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은밀한 군사훈련에 대해 그 성걱이 공

격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구]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. 북
한은 기습준비와 같은 비교적 합은 기간의 위기상황하에서

어떠한 통제조치도 자의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바, 이는 치
밀하게 계피된 군사적 기만으로 아측의 김-시毛증 7능럭이나

조기겅보체제를 상당 시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

단되기 때문임.

- 

l 30-



O 요약하면, 군비통제의 환경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적화야욕

이 존재하는 한 기습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, 기습의 속성

상 기습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시 기습의 효과가 더욱

커지는 이율배반성이 있음.

- 이는 남북한간 군비통제의 환겅이 도래하더라도 기습방지를

위한 세밀한 설계와 철저하고 완벽한 감시검증체제의 채택
I

이 필수적이라는 것과, 북한의 기습능력이 실질적으로 소멸

될 때까지는 기습에 대한 대비%l- 경각심을 늦출 수 없음을

의미함.

% 남만권·문暫건. 앞의 논문 >

라. 우발적 무력충몰 방지 제

O 사실, 이 문제는 기존의 정전협정상에도 이미 포괼되어 있는

사안임.

- 따라서,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사안을 주제로 북한과 협

상을 진전시킬 경우,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정전협정체제에

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부터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것임.

- 제도적 측면에서 견고한 정전체제의 기능을 부속합의서라는

취약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,

이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측의 기본적인 대남정책 노 선-정

전체제의 와해를 통한 한국입장의 부차화-을 실현시켜 주

는 결과가 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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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
. 동 사안을 처리 l-에 있어서 걸과적인 내용은 -V-발적 무럭충

돌율 방지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문제가 될 것이머, 또는 최

소한 상호 긴급언락과 긴급상촹처리에 대한 협조문제가 될

것임.

. 따리-서 정천위를 놓아 5.L 세로운 별도의 우맏적 무력충돌

방지를 위한 헙의채널各 구성했을 경-(, 결과적인 양상은

정진·체제의 와해일 것임.

O 동 사안에 대해 위기관리$타라든지 유사한 기구나 협의채널

에 관한 구상들이 있을 수 있으며, 실제 있어온 젓도 사실이

지만, 이와4 같은 남북한관게 전반A 재조정이라는 문제v]-rn 직

결된 촉면이 다시한번 깅-조되어야 한다고 셍긱-하며, 어떤식으

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징%적 결정이 동 사안에 대한 구상에

선헹되어야 한다고 생기-함.

O 사실은, 남북공동위윈회의 운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
된

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단견임.

, 기본합의서가 과언 님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보장

해 주는 짓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

야 한다는 것임.

- - 기본합의서 내용중 군사적 부분에 대한 합의사항의 이행이

라는 과정이 정전체제가 보장해 왔딘 제도직 구조에 어떤

영향을 미칠 깃이머, 과언 우리가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먼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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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합의서의 이행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

봐야 한다고 봄.

O 어설픈 합의서를 재삼 재사 만들고 또 만들고 할 것이 아니

라, 어려울지라도 원칙적으로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체제

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나서는 과정을 밟는 것이 정도일 것이

며, 북한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,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

관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일 뿐, 어떤 정책의 실패

나 잘못의 차원에서 평가될 사안은 아닌 것임.

O 북한이 제2, 제3의 합의서에 합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를

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당하고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치 않는

한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노 선을 택하는

일이 될 것이라는 것임.

< 이규열, 앞의 논분 >

a



6. 남북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부기조항 관런문제

가. 기 본寺침

문 제 점

O 님--A 씽-방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 아래외- 같은

분제들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음.

- 북吟 제기 문제 ;
「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

는 문제,, 「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

지 않는 문제,, 「
상대방의 영해·영공을

봉쇄하지 않는 문제,

- 납측 제기 문제 :
「서울지억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,

기본대옹윈칙

O 북寺이 제기한 
「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

제,, 
「

싱-대방에 대한 정骨촬동을 하지 않는 문제,, 「상대방의

영해·엉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, 등 3개항은 우리 국군의 진

방군사활동의 건제 및 한·미연합방위체제의 와해를 목적으로

제기한 깃입.

O 불가초1분야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은 한반도의 군사적 헌

실을 바탕으로 상호 공펑성과 시행의 용이도에 따라 순차적으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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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이행되어야 하며 실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제가

수반되어야 함.

O 따라서 불가침분야의 합의사항은 우리측의 군비통제의 기본원

칙인 
「선군사적 신뢰구축, 후군축,의 구도에 맞게 추진하며,

부속합의서 부기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

.

우리측이 제기한 
「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.와 단

계적인 군비축소 차원에서 대응함. 
a

나, 한측 입장 및 예상태도

O 북한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('92. 9.15-18) 이후 남북고위급

회담의 틀을 무력화하려는 의사를 보이면서 남북고위금회담

의 재개에 호응하지 않고 있음.

o. 또한 분야별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음에도 불구

하고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.

O 북한은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할 경우라도 우리의 민주주

의 기본질서 교 란, 반공체제 와해, 주한미군철수 촉진 등 대남

혁명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추진하면서,

-

「일괄합의, 동시실천, 원칙을 주장하고, 동시에 북측이 필요

로 하는 사업은 선별적오로 이행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양면

전략을 구사할 것오로 예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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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특히 /사공동위핀회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

것으로 전망된.

-

「

자주,의 원칙을 깅-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, 한·미합동군사

훈린의 엉구중지,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을 요구, 한국사최

내 반미사상 고취 및 한·미안보협력체제의 9-1-해 기도

대폭적이고 급격한 군축방안을 주장함으로써 화·군축에

대한 환상을 조 장하고 국방비 삭감 및 군축어론을 조성

신뢰조성 방안과 군축방안의 벙행토의를 주장함으로써 북한

군의 대외노출을 방지하고 불가침분야 합의사항의 구체적

이헹 지언을 기도

O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분과위원회의 유명무실촤

의도를 명백히 하였는 비-, 향후 회담이 재개될 경우 공동위윈

회 중심의 회의운영을 추진할 젓으로 보임.

o 특히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이행과 관련, 군사공동위毛회에

위임된 사항들을 7선적으로 협의·해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

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지연·기피하려 할 것임.

아울러 제8차 남북고위급최담에서 제시한 
「연차별·분기별

실천게획,에 의거하어 주한미군 철수, 쌍방 군대 10만이하

로 감축, 한·미합동군시-훈런 영구중지 등을 긴급의제로 제

시함으로써 회담운영에 장애를 조성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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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사안별 혈상방향

(1)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금지 .

O 북측이 상호 정찰활동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조 기경보

기, 인공위성 감시망 등 한·미 양국의 대북한 정찰능력이 우세

하다고 판단하는데 기인하는 것임.

O 그러나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남북한이 군사

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통상적인 군사활동인 정찰활동을 금

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.

- 특히 우리측의 대북정찰활동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사

전감시를 통하여 북한의 기습공격 의도를 억제하는 데 있

음.

o 따라서 우리측으로서는 북측에게 군사적 정찰활동이 통상적인

군사적 활동의 일환이며 대북공격을 위한 목적에 있지 않음을

확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이를 위해 우선 민간차원에서 민간항공기의 이월권을 허용

하는 등 남북한 영공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문제를 신중

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4 박영重(민족통일연구원), 
'

군사분계선 일대무력증강금지 등 군사

공동위 위임사항어1 대한 대처旨안 남북호1담사무국 위촉과제

('95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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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신뢰구축과 군축을 회-인하는 검증수단으로서 징찬骨동은 필수

적임.

. - 1974년 「헬싱키 최종헙정,을 통해 유럽지역의 정치·군사적

안정성 유지를 위한 신뢰구축조치(CBM3)가 합의된 이후

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회담이 1977년 10월부터 1978넌 3

월11-w지 毛그리-드에서 최되玆으머, 1%0년 11월부터 1983

년 9윌까지 미-L리드에서 개최핀 2차회담에서는 기존 헬싱

키 CI]MS를 보완한 주요 조 치들이 제안되었,음.

. . 

동 조 치듭 가운데는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와 이를 감

시하기 위한 괸힐단의 정찰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

어 있음.

이어 스 톡홀름에서 속게된 유럽군축회의(COE)에서는 전 A-

럽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신뢰구축방안을 NATO측과 중럽

국으로 구성된 NNAo-가들, 그리고 1런이 각긱- 제안하었

으머, 이 제안을 토 대로 1986년 9월 2일 스 톡홀름협익C이

체결되었음.

동 협익7에 포함된 신%구축조치에는 군사활동의 사전통보,

찹관, 언간 군사활동계획자료 교환 및 운용적 제한사항 등

의 조 치들과 아울러 이에 관한 검증조치로서 국가감시수단

(N'I'M) 촬용의 인정과 지상 및 ·牙중시·칠%정칠)의 -허용에

데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읍.

O 이와 같은 신뢰구축조치 실천의 겅험읍 통해 
' 

1989년 비엔나 검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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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토회의에서는 CSCE내의 전유럽 35개국이 참여하는 CSBM과

NATO으]- WTC 23개국이 참여하는 CFE를 분리하여 개최키

로 합의함으로써 유럽지역내에서 실질적인 재래식무기의 갑축

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음. 
'

O 1992년 3월 4일 체결된 비엔나 협약에서도 각종 군사활동의

통보 및 통제, 사전 정보교환 등의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과

함께 이의 이행을 감시 검증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참관과

아울러 지상 및 공중에서의 정찰활동을 허용하도록 합의하고

있음.

O 이같은 사례는 중동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.

- 1973년 이집트-이스라엘간 10월전쟁의 종전과정에서 동년

11월 11일 이-이간 체결된 6개항의 군사력 이격협정을 바

탕으로 1974년 1월 18일 체결된 
「
시나이- I 협정,에서는 우

발 및 기습전쟁의 방지를 위해 미국의 정찰기에 의한 공중

감시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, 1975년 9월 4일에 체결된 
「시

나이-D협정.에서도 미국에게 위탁된 3개의 핵심적인 검증

임무로 시나이 완충지대의 미틀라/기디통로의 감시, 이집트

및 이스라엘의 감시소 운영의 감독, 협정에 명시된 공중정

찰임무 등을 수행하고 이에 추가하여 위성체계를 포함한

국가기술수단(NTM)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- 이같은 협정의 성실한 이행 준수, 그리고 효과적인 공중졍

찰을 통한 감시·검증활동은 결국 양국의 신뢰구축과 군사적

안정성의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, 그 결과 1979년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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윈 26일 이집트와 이스리-엘은 억사적인 평촤헙정을 체결하

게 되었음.

4 문성묵(군비營제后실), 
'

정찰활동 금지문제에 대한 협상旨향", 남

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('95) >

O 군비증깅이 문제가 되는 국가관게, 즉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

3가관계에서도 군비 통제협정은 이루어 절 수 있으며 이 경
-f 검증을 위해 필요한 ]J힙이 상대방에게 정찰을 한정적으

로 허락하는 방범입.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능한 방법

으로 정찰을 통해서 약속 이행 어부를 알아보라는 것임.

O s-제정치학의 용어가 되어버린 N'1'M(National 
'

rechnical

Means : 국가의 기술적 수단)은 바로 네 자신의 능력껏 나

를 정장해 보 라는 의미인 깃임. 미소 양국은 냉전 당시 상

호간 맺은 약속들이 상대방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알

아보는 수탄으로 각2-1- 자신의 N'1'M을 사용했던 것임, 이러

한 N'1'M의 사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즉 상호정항

을 허용함으로써 군비감축 등의 조치에 대처兎던 것임. 아

이$하워 대통렁이 제의한 
' 

엉공개방'(Open Skies Pro posa l)

도 상호간에 정찰을 더욱 효과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군비통제

를 위한 신뢰의 정도를 높이러는 방안이었음.

O 정찬은 군사학직으로 
"

적의 병력이나 지형에 관한 정보의 수

집"이라고 정의되는 것이머 때로는 전투의 한 헝태로 간주될

수도 있음.

a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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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정찰의 허용 그 자체가

갈등중인 국가간 신뢰구축의 필수적인 일환이 되는 것임. 북

한이 한국에게 
"

정찰의 중지"라는 제안을 한 것은 문자 그대

로 거부하기 곤란한 일이었을 것임. 서로 정탐 행위를 하는

것 자체가 상대방을 자극하는, 즉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준에

도달하지 못한 남북한 관계에서 불가침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

모르게 하는 방범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일 수도 있음.

O 그러나 보 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

상대방의 군사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오히려 국

제분쟁과 전쟁이 방-지될 수 있는 것임.

O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데 대해

묄자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제시하고자 함. 북한에 대해 정찰

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언약을 무슨 수로 믿고 증명

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의혹이 가기 때

문임.

O 물론 정찰활동의 금지가 완전히 상호적인 것일 때 문제는 달

라 질 수 있음. 북한도 남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전혀 하지

않는다면 상호간에 피차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임.

O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로 잠정적인 정보의 교 류

(소파이 활동에 의한 것일지라도)가 있는 경우가 정보교류가

완전히 차단된 경우보다 분쟁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이제

까지의 연구결과인 것임. 정찰은 군사적인 신뢰구축을 위해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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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지되기 보다는 오히러 장려되어야 骨 필요한 조치라고 보

이-야 함.

< 이춘근(세종연구소). 
' 

初찰활동 금지분제 관련 무리측 대응논리",

남북회담사무국 위죽과제('9되 >

(2) 상대방에 데한 엉해·엉공 붕쇄 금지

O 북측은 한·미 양-s-이 자국의 잉공·엉해를 꽝쇄할 경우 정치·외

교·경제 등의 분야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제반 어러움을 우려하

어 상대방에 대한 엉해·영공 봉쇄骨지를 요 구하고 있는 것으

로 보임.

- - . 북한 핵문제의 해項과정에서 북한의 영해에 대한 봉쇄조치

를 고려한 것은 이리한 북한의 입장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.

O 그러나 쌍방간의 협정, 국제조약 및 헙정 등 통상적인 규범을

위반하어 적대적인 6&]위를 하거나 국제펑화를 손상시키는 행

위를 하는 국가에 대한 영공·엉해의 봉쇄는 국제법적으로 인

정된 조치이므로, 우리측온 국제범을 3거로 별도의 남북간

합의의 필요성을 일축힘-,

(3) 군사분 선 일대 무%증깅- 3지 및 서울지역과

펑잉C지억의 인진보-징'

O 북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력중강을 금지시키고자 하는

젓은 기존의 전진배치와 기)공격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남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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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 및 군사태세의 우위를 그대로 유지하고, 북한에 유리한

자연적 지리조건을 활용하여 군사협상에서 남한에 대한 공세

적 입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.

- 북한은 비무장지대 50km 이내에 65-70%의 전력을 집중배

치하고 있으며, 낱한의 경우도 전력의 2/3· 정도를 비무장지

대를 따라 전진배치하고 있음.

- 그러나 평양이 휴전선으로부터 150}(Ill 떨어진 반면, 서울은

501%m(DM그로부터 40koO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군

사·안보상의 위협을 느 끼고 있음.

O 이와 같은 남북한의 전진배치 전력구조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

대는 단위지역당 군사력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바, 우발적인

충돌이나 소규모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

큼.

O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는 남북한 군사

력의 재배치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바, 우리측으로서는 남북한

간의 단계적인 군축실현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임.

- 다만, 본격적인 군비축소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군사분계선

일대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의 후방 이동의 시쟉이 요청됨.

O 그러나 전진배치 전력의 후방 이동과 배치제한지역의 설정문

제는 전략상의 문저]와 비용문제 등 여러가지의 고려사항들이

있는 바, 기존의 방위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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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서 군축보다 어러울 수가 있음.

서울과 평양의 군사분게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름으로써 납

북한이 비대청적으로 치제한지역을 셜정해야 하나 북측의

수용가능성이 낮으며,

부대재배치에 따른 토지수용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

고
,

a

-

- 임의의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하여 부대를 재배치할 겅우 또

다른 방어선을 헝성해야 하는 난점이 있음.

O 따라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는 상호

배치제한지역의 설정문제외- 언계하여 협상을 추진하되, 군사

분계선으로부터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1:3인 점을 감안하여

배치제한지 의 거리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:3의 비율이

되도록 함.

병력의 이동시간율 기준으로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할 수도

있는 바, 북한병력의 휴전선까지의 진격시간을 24시간으로

상정할 겅우, 군사분계선 북쪽 3애111
, 남쪽 20km 지역을 배

치제한지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임(단, 북한병력의 이

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함).

a

O 배치제한지억의 설정은 군축과 직접 언계되어 있는 바, 남북

한이 배치제한지역에 합의할 겅우, 후방배치 예정인 병력의
-(선적인 감축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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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배치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전배치

된 군사력을 감축할 수 있는 구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

수 있을 것임.

O 한편,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는 비무

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바,

비무장지대의 우선적인 비무장화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고려

되어야 할 것임.

- 현재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내에 감시소(GP)와 관측소(OP),

방송시설, 철책선, 막사, 기타 시셜들을 설치.해 놓고 있는 바,

- 특히 북한은 각종 전지 66개소(박격포 진지 %개소, 대공포

진지 25개소, 야포진지 4개소, 대전차포진지 9개소)를 비롯

하여 3개의 갱도, 29.4km의 지뢰지대, 2田개소의 GE 및 OF,

100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O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우선 비무장지대내의 병력

배치, 군사시설, 지형조건, 순찰활동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교

환하고, 남북한이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관련자료에 의한 모

든 군사시설을 점검하고 철수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임.

O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에 대한 논의는 군사전략적인

차원에서 지뢰, 탱크저지물, 철조망 및 방어벽 등 북한의 기

습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의 처리외- 관련되어 있기 때문

에 배치제한지역의 설정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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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요컨대 군사분계선 일대에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는 북

한이

1 자신의 우월한 전진배치 군사력 및 기습공격전략 유지

卷 우리측의 대북억지를 위한 군사력 증깅 억제

卷 한·미연합군사태세의 건제

和 정치적 차원의 위장평화조성 훙보전략 등을 목적으로 북한

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바,

. 

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견제 차원에서

동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머,

- - 군사럭 증강 금지문제를 낱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

문제의 협상차원에서 기타 사안들과 연계하여 협싱-하며,

-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안전문제 확보를 위한 배치제한지역

의 셜정과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외씨 관런 속에서 대옹하

는 방법이 바람직함.

< 박영호, 앞의 논문 >

G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님-북군사공동위윈회에서 
"

대-]7모 부

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, 비무장지대의 평촤

적 이용문제, 군인사교兮 및 징보교환문제, 대량 살상무기와

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, 검중문제 등

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·추진한

다."라고 되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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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1992년 9월 17일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·

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

한 부속합의서 중 제1장(무력불사용) 부기사항에는 
"

남과 북

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

문저],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, 상대방의 영

해·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

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

의한다,"고 되어 있음. 따라서 양측 수도권 지역의 안전문제

는 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.

O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양이 갖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하

여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통해 군사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

북한이 자신의 군사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할 것을 기대하는

어려움. .

O 또한 후방재배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북한측보다 우리

측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군사문제 전문가들의 공

통적인 견해임.

O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북협상 목표는 전진배치 공세전력의 후

방재배치가 아닌 상호감축으로 바꾸어야 함.

< 김덕중(세종연구소>. 
'

전진배치 공세전력 후방재배치 협상방향",

남북회담사무국 우1촉과제('95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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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해상 겅게선 문제

문 제 점

O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제]0조에서 냠북은 「해상 불가칩경게

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,하기로 하고 
「

해상 불가칩구역은 해

상 불가침경게선이 휙-정될 떼까지 쌍방이 관할하어 온 구역,

으로 하기로 하였음,

O 북측은 부속합의서 협상시 해상경게선은 동해에서는 군사분게

선을 언장한 선과 서해에서는 정진협정 해딩-조항에 따라 쌍벵·

이 관할해온 계선과 구역으로 할 것을 제시하먼서 
「서해 경

선은 겅기·황해도 계션으로 하자,31 주장하玆음.

북측은 군사공동위에서도 위외-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

로 예상됨.

대 치 방 안

O -(리측은 북측의 주장이 정전협정(제13항 및 제15항) 위반이

며 지난 40넌간 별문제 4이 해상경계신이 . F지되어 왔음을

지3히-고, 기본합의서 제11조에 의거 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

이후 W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울

고수함.

(5) 기 타 문 제

O 기타, 「

무력사용행위 근지,, 
「

무력침%행위 骨지,, 
「-원발적 7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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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충들 방지,, 「불가침경계선과 관할지역,, 「분쟁의 평화적 해

결, 등 5개 과제는 단계적 군축실현과정에서 비로소 협의·해

겹될 수 있는 사엽으로서 군사공동위에서 합의·구성되어야 할

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한 후 구체적인 세부합의서를 작성,

실천대책을 마련해야 할 젓임,

라. 고려사항

O 우리측은 
「선군사적 신뢰구축, 후군축,의 원칙하에서 군사적

신뢰의 구축과 병행하여 군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축

적인 입장을 보익되, 군축문제를 논의하는데. 있어서는 과다보

유 우선감축 후상호 동수보유원칙하에서 균형감축을 추진한

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야 함.

- 군사적 신뢰구축을 촉젼하기 위해서 우리측은 국방력에 손

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상응하

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 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수도 있을 것

임.

O 검증은 군비통제 협상초기부터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입

각하여 모든 군비통제 관련 논의에서는 검증가능성이 고려되

어야 하며 북측에게도 이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임.

- 남북한은 「비핵화공동선언, 채택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

사찰규정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, 쌍방은 사찰규정에 대한

합의조차 이루지 못하였으며,

- 149-



. . 

북한의 핵문제 대두 이후 
「비핵화공동선언,의 이헹은 중·장

기적인 과제로 미루어짐.

O 그러나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어 협상이 진행될 경우, 검중

논의는 검증에 대한 남북간의 입장차이가 큰 헌시접에서 논쟁

만을 야기하고 군비통제헙상에 부정적인 엉향을 미칠 가능성

이 큽.

O 따라서 우리측은 ·겁중의 필요성을 역셜하되 검증이 대북한 칩

보수집을 위한 것으로 오인되어 북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

젓이 바람직함.

O 우리측은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경우, 겁증에 대하어 초기

에는 아래와 같은 협상전릭i을 구사함.

. .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하되 검증문제를 지나치게 부y-l-시키지

않으며,

. . 북측에게 검증이 군비통제조익]과 관련없는 대북한 정보수집

또는 간칩행위의 한 방범이라는 인식율 주지 않도록 하고,

. 침투성이 크고 북측의 반발이 심한 검증방범에 대한 논의는

지-제힘-.

4 박劍호, 앞의 논분 >

- 

1톨0國



< 贈 蜀 논 歷 >

O 김덕중(세종연구소), 
"

전진배치 공세전력 후방재배치 협상방

향",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('95)

O 박영호(민족통일연구원), 
"

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금지 등

군사공동위 위임사항에 대한 대처방

향",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('95)

O 박주현(국방연구원), 
"

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병행추진

가능성 검토",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

('95)

O 문성묵(군비통제관실), 
"

정찰활동 금지문제에 대한 협상방향",

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('95)

o 윤진표(성신여대), 
"

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향", 남북회담

사무국 위촉과제('95)

O 이규열(국방연구원), 
"

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성 실현을 위한 협

상방향", 낱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('95)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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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이춘근(세종연구소), 
"

정찰활동 금지문제 관린 우리측 대응논

리",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('95)

國

O 납만권(국방연구원), 
"

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
5W

국

방강론('94.10) 3집 6권
"

남북불가침합의의 실천보장을 위한 감

시 및 검증정책 추진방향" 국방강론('94.

10) 3집 6권

O 님'만권·김명진(국방연구윈), 
"

남북한 정보교환 조치의 협의.실

천방향", s-방강론('94.10) 3집 67

O 납만/·문굉-긴(j-방언구원), 
"

납북불가침 합의의 문제점과 북

한의 기습 가능성", 국방논집('95

여름) 30호

o 문광건(j-방연구원), 
"

남북한 신뢰구축의 문제점과 발전방7,

q-방깅-론('94.10) 3집 6권

O 전성훈(민족통일언구원), 
"

한반도 군비통제방안언--러@, 언구보

고서 93-16('93.12)

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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